
6

829제2장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게임제공업용(아케이드) 게임은 일반인이 일

컫는 오락실용 게임으로 오락실(게임제공업)에

서 이용·제공되는모든게임을총칭하며, 업소

용게임으로도불린다.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제는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대한법률(’99.2.8 / 법률제5 9 2 5호 / ’

9 9 . 5 . 9시행. 이하음비게법)에의한 영상물등급

위원회(’99.6 설립. 이하 영등위)의 설립으로

‘전체이용가’및‘1 8세이용가’의 2등급제로 이

루어지고있다.

아케이드게임은음비게법을통한영등위의게

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기준, 주요게임물의

세부기준 및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고시에

의해 등급분류되어‘청소년게임장’,‘일반게임

장’및‘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싱글

로케이션)에서 이용·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

게임장’은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

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장이며, ‘일반게임

장’은 전체이용가게임물과 1 8세이용가 게임물

을 4 : 6비율로구분·설치하여공중의이용에제

공하는 영업장이다.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는‘청소년게임장’과‘일반게임장’을 제

외한 영업소를 말하며,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수 있도록하는경우로베팅기능및경품

제공기능을포함하지않는전체이용가게임물에

한하여1개의영업소당2대이하의게임물을이

용·제공할수있다.

게임제공업에 관계된 음비게법의 주요내용은

▲게임제공업용게임물에대한‘이용불가’결정

근거제시(법 제2 0호 제3항) ▲일반게임장의게

임물 설치비율(법 제2 7조 제2항, 시행령 제1 0

조) ▲싱글로케이션제도(법 제2조 제9호, 시행

령 제4조) ▲게임제공업 경품취급기준(법제3 2

조 제3호)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표시의무(법

제3 7조) ▲게임제공업 옥외광고물 설치제한(법

제2장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현황과 전망

제 1 절 국내아케이드게임등급분류

<표6-2-1-01> 아케이드게임심의제도변천과정

구 분 1 9 9 8년 1 9 9 9년 2 0 0 0년~현재( 2 0 0 4년)

(8.27) 문화관광부

(8.27) 공연예술진흥협의회 (6.7) 영상물등급위원회

합격/불합격 전체이용가/ 1 8세이용가

(5.9)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합격/불합격

공중위생법

소관부처

심의기관

심의판정

적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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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비디오콘솔게임장’또는‘싱글로케이

션용’으로 이용·제공되고 있다. 하지만‘엑스

박스’는 제작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상업목

적 사용허가권을 엑스박스 한국총판사인 세중

게임박스에 위탁하지 않음으로 인해 게임제공

업용으로 이용·제공이 불가한 상태이다. 문화

관광부는‘음반·비디오물및게임무에관한법령

실무편람’( 2 0 0 3 )을 통해 비디오콘솔게임장 등

록안내를 해당 등록청에 협조요청하는등 비디

오콘솔게임장을 장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침체된 게임제공업계가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배려한것이다. 

2 0 0 3년도 등급분류결과를 보면 전체이용가

게임물이1 8 5건, 18세이용가게임물이6 5 7건이

며, 등급보류된게임물이4건, 이용불가된게임

물이 5 5 3건이다. 18세이용가 게임물은 전체이

용가게임물에비해무려4배가많은수치를보

이고있다. 18세이용가게임물은2 0 0 1년도를기

점으로급속도로증가하고있다.

아케이드게임의 합격(등급)률은 전체의 6 0 %

<그림6-2-1-03> 2003년아케이드게임합격률

<그림6-2-1-02> 아케이드게임의등급별변화추이 (단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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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8조 제2항) ▲게임제공업소출입제한시간의

청소년출입가능경우와보호자의범위(법제3 2

조 6호, 시행령제1 3조) ▲게임제공업유통관련

업자의교육및 위탁(법제4 4조, 시행령제1 9조)

등의내용이다.

1. 2003년도등급분류현황

(1) 전체현황분석

2 0 0 3년도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분류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제작 1 , 2 6 7종, 해외수입 1 3 2종으

로 총 1 , 3 9 9종이 등급분류를 신청하였다. 아케

이드게임의경우해외게임물의수입수량이급

격히감소하고있으며, 국내제작게임물의수량

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아케이드

게임이 대체적으로 2 ~ 3개월의 짧은 수명주기

를 가지는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즉,

시장의흐름에신속하게대처할수 없어경쟁력

이 떨어지는 해외제작 게임물의 수입보다는시

장의흐름에신속하게대처할수 있는국내제작

게임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

로판단된다. 

하지만 해외제작 게임물이 그나마 명맥을 유

지할 수 있는 것은 2 0 0 3년도에 들어서 소니사

의‘플레이스테이션2’(이하P S 2 )와 닌텐도사의

‘게임큐브’가‘게임제공업’에서 이용·제공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가정용

으로만 이용·제공이 가능했던‘P S 2’와‘게임

큐브’는 제작사에게서 상업목적 사용허가권에

대한동의를얻어‘P S 2’는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SCEK), ‘게임큐브’는 대원씨아이

<표6-2-1-02> 2003년아케이드게임등급분류현황

구 분
합격

이용불가/ 보류 합계

국내제작

국외제작

소 계

1 1 3

7 2

1 8 5 ( 1 3 . 2 % )

6 2 4

3 3

6 5 7 ( 4 7 . 0 % )

5 2 7 / 3

2 6 / 1

5 5 7 ( 3 9 . 8 % )

1 , 2 6 7 ( 9 0 . 6 % )

1 3 2 ( 9 . 4 % )

1 , 3 9 9 ( 1 0 0 % )

<그림6-2-1-01> 국외수입아케이드게임연도별등급분류건수변화추이 (단위: 건수)

전체이용가 1 8세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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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사행성게임으로삼고 있음을 알게 해준

다. 

여기에는영등위의 사행성게임물기준완화정

책이 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등위는

2 0 0 0년을기점으로사행성게임을일정범위내

에서 허용함으로써 화투게임류 및 포커게임류

를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로 포함시켰으며, 1회

게임의 소요금액을1 0 0원에서 2 0 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2 0 0 1년 4월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적

용되고 있는 5 0 0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경마

게임은1개의구역당1 , 0 0 0원까지베팅할수 있

었으나, 2000년1 2월 이후1개의구역당2 , 5 0 0

원까지 베팅액을 인상함으로써사행성게임물의

증가를불러일으키는원인을제공하였다. 

(3) 수입국별분석

2 0 0 3년도의 국외수입 게임물 등급분류신청

건수는 총1 3 2건으로 2 0 0 2년도의 1 7 8건에비해

다소감소되었다. 2003년도의국외수입국등급

<그림6-2-1-05> 최근3년간아케이드게임의등급분포 (단위: 건수)

<그림6-2-1-06> 최근3년간국외수입아케이드게임등급분포 (단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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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용불가율은무려4 0 %에해당된다. 

이용불가된게임물은 영등위의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세부기준에 벗어나는 사행성게임물이

거의대부분이었으며, 이용불가/보류사유별통

계를보면확연히그 사실을알수있다.

(2) 최근3년간현황분석

아케이드게임의최근3년간등급분류현황을

살펴보면연별약 천여종이상의게임물이 등급

분류되어수치상으로는게임제공업의불황여부

를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살피면 각 년도별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2 0 0 2년을 기점으로 1 8세이용가 게임물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용불가 게임물 또한 급증하였다.

이는일반인들이알고있는슈팅게임, 대전게임

등의아케이드게임을할 수 있는오락실(청소년

게임장)이줄어들었음을보여주는 것이다.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등급분류건수가 2 0 0 1년에 비

해 2배 정도 감소되었으나, 18세이용가게임물

의 등급분류건수는 2배 이상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게임제공업의불황해결책을성인

<그림6-2-1-04> 2003년아케이드게임의이용불가/보류사유

<표6-2-1-03> 최근3년간아케이드게임의등급분류현황

구분 2 0 0 3년 비율 2 0 0 2년 2 0 0 1년 비율

전체이용가 1 1 3 8 . 1 1 1 2 1 6 1 1 5 . 8

가중치 7 0 - 7 0 1 0 0 -

1 8세이용가 6 2 4 4 4 . 6 6 5 0 3 3 9 3 3 . 3

가중치 1 8 4 - 1 9 1 1 0 0 -

이용불가 5 2 7 3 7 . 7 6 7 1 1 9 8 1 9 . 4

가중치 2 6 6 - 3 3 9 1 0 0 -

전체이용가 7 2 5 . 1 7 3 1 7 4 1 7 . 1

1 8세이용가 3 3 2 . 4 5 5 1 1 8 1 1 . 6

이용불가 2 6 1 . 9 5 0 2 6 2 . 6

1 3 9 9 1 0 0 % 1 6 1 1 1 0 1 6 1 0 0 %

국내제작

국외수입

소계

*국내게임물의가중치는2 0 0 0년을1 0 0으로기준하여환산한수치임.

6부2장(829~870)  2004.7.6 11:54 PM  페이지832



835제2장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6

임, 기타사행성게임등 총 7종류의게임으로분

류할수 있으며, 영등위의주요게임물세부기준

또한7종류의사행성게임의분류를통해1 8세이

용가등급이이루어지고있다. 사행성게임종류

별등급분류현황을보면알수 있듯이다수의게

임물이 메달밀어내기게임으로등급이 이루어지

고 있다. 메달밀어내기게임은기계적장치인 메

달밀어내기판의 밀림에 의해 메달을 배출받는

게임으로, 부가게임인릴게임이 수록되어 있는

형태를 말한다. 릴게임은 카지노의 슬롯머신과

같이일정한 그림(문양)의조합이 게임진행으로

형성되어 시상표에명시된 그림(문양)의조합과

일치할경우베팅에대한배당을주는단순진행

게임을 말한다. 릴게임은 한국컴퓨터게임산업

중앙회(이하한컴산) 이후단위시간당금액투입

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용·제공이 불가하

였으나, 영등위에서 메달밀어내기 게임류에 한

해 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다. 릴게임이메달밀

어내기게임과 단순결합형태가 아닌 부가적 기

능으로사용될경우허용하고있다. 메달밀어내

<표6-2-1-05> 2003년사행성게임종류별등급분류현황

구분 1 8세이용가 비율 이용불가 비율 계 비율

4 5 9 6 9 . 9 % 3 9 6 7 1 . 1 % 8 5 5 7 0 . 4 %

8 1 1 2 . 3 % 6 3 1 1 . 3 % 1 4 4 9 . 4 %

5 0 7 . 6 % 2 7 4 . 8 % 7 7 6 . 3 %

2 4 3 . 7 % 1 8 3 . 2 % 4 2 3 . 5 %

2 3 3 . 5 % 3 2 5 . 7 % 5 5 4 . 5 %

1 2 1 . 8 % 8 1 . 4 % 2 0 1 . 6 %

8 1 . 2 % 1 3 2 . 3 % 2 1 1 . 7 %

6 5 7 5 4 . 1 % 5 5 7 4 5 . 9 % 1 , 2 1 4 1 0 0 %

메달밀어내기게임

(릴게임/파치슬롯수록)

경마게임

(경륜게임포함)

서양카드게임류

( 5카드/세븐오디/훌라등)

화투게임류

(고스톱/도리짓고땡등)

메달게임

(릴게임수록/메달밀어내기기능미부착)

빙고게임

기타사행성게임

(가위바위보게임등)

계/비율

<그림6-2-1-08> 2003년1 8세이용가게임종류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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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건수를보면일본이5 3건, 미국이2 6건, 대

만이 2 4건, 유럽 등 기타국이 2건의 분포를 보

인다. 일본은‘P S 2’와‘게임큐브’의 플랫폼을

이용한 활발한 소프트웨어 출시로 인해 전체이

용가게임물의수입이많은반면대만은소프트

겜블의 사행성게임물 수입이 다수를 이루고 있

다. 대만의 경우 전년도에는 짝맞추기게임으로

1 8세이용가 등급이 이루어진‘스마트홀더’게임

물이주종을이루었으나, 2003년에들어와서는

‘메가빙고’, ’빙고카니발’등 빙고게임의 수입

이 증가하였다. 미국의경우‘소콤 유에스 네이

비씰’이 인간을대상으로한선혈(붉은피)묘사가

과다하여 가정용 등급과 같이 1 8세이용가 등급

이 결정되었다. 일본의경우1 8세이용가게임물

의 수가 적으나, 현재 1 8세이용가 게임물로 등

급이 이루어지는 다수의 메달밀어내기게임이

일본산릴게임부품에의존하고있다. 릴구성화

면에 파친코의 L C D액정모니터를 사용하거나,

파치슬롯에메달밀어내기기능을첨가하는식으

로일본산 중고부품(used game mach i ne )의 사

용빈도가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영등위

에서는 게임물을 구성하는 일부 부품의 수입은

게임물의수입으로볼 수 없다고판단하여국산

게임으로등급분류가이루어지고있다.

(4) 18세이용가게임물종류별분석

1 8세이용가로 등급이 부여된 아케이드 게임

은 사행성게임물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18

세이용가의 사행성게임물은메달밀어내기게임,

경마게임, 서양카드게임류, 화투게임류, 빙고게

<표6-2-1-04> 2003년제작국가별아케이드게임등급분류현황

순위 국가 전체이용가 1 8세이용가 계 비율

1 한국 1 1 3 6 2 4 7 3 7 8 7 . 5 %

2 일본 4 1 1 2 5 3 6 . 3 %

3 미국 2 5 1 2 6 3 . 1 %

4 대만 4 2 0 2 4 2 . 9 %

5 기타 2 - 2 0 . 2 %

계 1 8 5 6 5 7 8 4 2 1 0 0 %

<그림6-2-1-07> 2003년수입국가별아케이드게임등급분류현황 (단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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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그 규모가 대형화되고있으며, 실제T V경마

장과 유사성을 보이면서 중독성에 의한 피해사

례가늘어가고있는추세이다.

(5) 이용불가사유별분석

아케이드게임의이용불가사유는경품관련문

제가1 8 4건으로전체의3 3 %로작년도의이용불

가사유중 가장많은이용불가사유였던게임기

능상의문제보다우위를차지하고있다. 경품관

련문제는 상품권지급이가능해지기시작하면서

2 0 0 4년 들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

여진다. 또한 1회 경품누적한도와 상품권배출

후 잔여점수가 게임점수로 이월됨으로인해 이

월분으로 재게임이 가능하여 다시금 상품권획

득이 가능한 것도 경품관련문제가대두되는 조

건일 것이다. 단순릴게임모사로이용불가된 게

임물은1 4 6건으로2 6 . 2 %에 릴게임의주게임화,

릴게임의 수동동작기능, 릴구동확률의20% 초

과를 통해 릴게임을 주목적으로 사용가능하게

끔 게임물의 작동원리를 변형시켜 릴게임과의

유사성및모사성 등을포함한게임물을말한다.

게임기능상의문제는 메달밀어내기게임의경우

릴구동센서가 고정센서일 때 분당 메달투하량

을 6 0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단위시간당 메달투입량과다가된다. 메달

밀어내기게임에서릴게임의 부가적 기능으로의

제한적 허용에 따라 배당 중 최고 1 0 0개까지만

메달배출구를 통해 메달을 직접배출받을 수 있

으며, 이를초과할경우직접배출한도초과가된

다. 과도한 금액을 투입할 수 없도록 영등위의

게임제공업용 게임물등급분류기준에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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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2-1-06> 2003년아케이드게임이용불가사유별현황

순위 사유 이용불가건수 비율 주요사례

<그림6-2-1-09> 2003년아케이드게임이용불가사유별분포 (단위: 건수)

1 경품관련문제 1 8 4 3 3 . 0 % 1회경품누적한도초과, 경품배출후잔여점수처리문제

2 단순릴게임모사 1 4 6 2 6 . 2 % 릴게임의주게임화, 릴게임의수동동작기능(베팅등), 
릴구동확률과다등

3 게임기능상문제 9 2 1 6 . 5 % 단위시간당메달투입량과다,  메달직접배출한도초과,
전자카드사용,  지폐투입으로인한게임진행가능(지폐인식기) 등

4 부가기능(게임) 7 6 1 3 . 6 % 더블업게임의회수초과, 올베팅기능, 추가베팅기능,다른형식의게임등

5 사행기구모사 3 4 6 . 1 % 파친코, 키노, 로또, 룰렛, 다이사이등

6 기타 2 5 4 . 5 % 정액한도초과, 복합사유등

계 5 5 7 1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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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게임은 구조적으로 릴게임 위주로 게임기구

의 형태가 변형되고 있는 점과 게임진행상으로

볼 때 메달밀어내기게임진행에 의한 릴게임의

출현빈도수를 제한하여 이용자의 임의적 수동

구동이이루어지지않는등 제한적허용으로릴

게임이 부가기능처럼 보인다. 하지만 게임진행

상 릴게임을위주로게임이진행되며, 릴게임의

배당으로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메달밀어내기게임이전체의7 0 %를 차지할

수 밖에없는 실정이다. 또한1회경품누적한도

라고 하여 릴게임의 배당점수의 일부만이 유가

증권(상품권)을획득할 수 있으나, 배당률의제

한이 없어 수천배의 배당획득이 가능하다는 문

제점을가지고있다. 이로인해메달밀어내기게

임을 제작하는 대부분의 개발사들이 이러한 모

순성을 인지하고 메달밀어내기게임을개발하고

있으며, 이용자 또한 메달밀어내기게임을목적

으로영업장을찾는것이아닌 릴게임의빠른전

개과정과 고배당의 획득을 위해 영업장을 찾고

있다. 이로 인해 등급분류시의 메달밀어내기게

임의 9 0 %가 영업장에서는 위·변조되어 릴게

임을주목적으로하는게임물로변하고있다. 메

달밀어내기게임의주요 위·변조사례는해당단

속관서(시청, 구청, 경찰서, 검찰등)에서영등위

에 감정 의뢰한 메달밀어내기게임을분석한 결

과이며, 메달밀어내기기능삭제, 릴게임의구동

및 베팅버튼 추가, 리모콘을 이용한 확률조작,

카드인식기를 통한 릴게임구동, 릴구동확률변

경, 1회경품누적한도변경및 상품권배출후 잔

여점수남음등이있다.

경마게임은메달밀어내기게임에비해 등급분

류건수는미비하나, 대규모인원수용, 베팅의확

장성및 무제한배당률에의한상품권의무한지

급등으로인해 계속적인논란의대상이되고있

는 게임물이다. 경마게임은현재언론보도등을

통해알 수 있듯이도박에가까운사행성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경마게임은 일본에서 제작된

‘로얄에스코트’가 대표적인 다인용 경마게임의

시초라고 보여지며, 한 때 중고가격이 2억원대

에 육박하는 등 경마게임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졌다. 현재국내에서는고가의일본산경마게임

에서 탈피하여 다인용 대형스크린경마게임 형

태로 국산화되고 있으며 실제경마장의 분위기

를 연출할 수 있는3D 그래픽과사운드로게임

제공업의시장에다크호스로등장하고있다. 

현재경마게임의영등위세부적용기준을보면

1구역당 베팅한도( 2 , 5 0 0원), 1회 경품누적한도

및 상품권배출후 잔여점수의처리방법외에아

무런제한이없다. 경마게임은단승, 연승, 복승

등으로 구성된 베팅구역에 베팅제한시간동안

베팅한 후 경주마가경주트랙을질주하여종착

점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경주

마의순위로 배당을 받는게임을 말한다. 1개의

구역이라함은베팅판의1개의베팅구좌로서단

승과 연승의경우 1필의 말을 선택할 수 있는1

개의베팅구좌가1개의구역이 되며, 복승과쌍

승의경우1위, 2위의순위마2필의경주마를선

택할수 있는베팅구좌가1개의구역이된다. 따

라서경마게임의출전마의수가증가될경우구

역의 수 역시 증가됨으로 인해 전구역의 수 x

2 5 0 0원으로 계산할 경우 1회 경마게임을 진행

하는데소요되는베팅액은2 0여 만원이상이된

다. 또한 1구역 당 최대 만 배 이상의 배당까지

가능함으로 인해 사행심리(원상태복구유혹, 중

독성 등)를 자극할 수도 있다. 현재 경마게임은

영등위의 세부적용기준의 틈새 공략과 상품권

지급을이용하여‘스크린경마’라는신조어를창

출하면서 최고 6 0대까지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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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산업은 1 9 9 9년 댄스시뮬레이션게임

의 출현으로게임제공업소가2 5 , 0 0 0여 곳에달

하는등 최대의호황을맞이하였으나, 최근에는

절반수준으로 그 숫자가 감소하였다. 이는

2 0 0 0년 이후대작전체이용가게임물의부재로

인한 청소년게임장의 급격한 감소와 멀티미디

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 PC방)의등장으로인

한게임시장의변화에따른것이다. 하지만최근

4년간 아케이드게임의 등급분류신청건수를 보

면 PC게임 및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포함)에

비하여항상많은수를기록했다. 

이는청소년게임장에들어가는전체이용가게

임물은 줄어든 반면 1 8세이용가 게임물이 급증

한 결과이다. 아케이드산업의불황을 탈피하려

는 제작형태의 변화가 사행성 게임물로 전환된

것으로볼 수 있다. 또한주목할만한점은문화

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고시에의한 상품권허용

에 관한 부분이다. 경품취급기준고시의목적은

게임제공업소에서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방

법 등 취급 기준을 정함으로써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행행위를 방지하며

청소년을보호하고자하는취지를담고있다. 하

지만 현실은 상품권이 경품으로서의 역할이 아

닌 유가증권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경품의 환전·환급행위를 방지하고 침체되

어있는 게임제공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제시하였으나, 상품권 역시 환전·환급행위가

가능하다는문제점이있는것이다. 경품으로상

품권 지급이 가능해지자 상품권지급기를 부착

한 게임물이증가하며, 일체형전자게임물의감

소현상이일어나고있다. 

일체형전자게임물은범용되는일반적인케이

스에서 구동됨으로 인해 케이스의 재활용이 가

능하다는 측면 때문에 꾸준히 등급분류가 이루

어져왔다. 하지만 경품지급기가 부착되지 못하

여 경품제공이불가능하기때문에그수요가감

소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에 의하면 당초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기능이

있는상태로등급분류받은게임물만경품을제

공할수있다.

이상의논의를토대로아케이드게임등급분류

기준의 제도적 문제에 대한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이요약할수있을 것이다.

▲경품용 게임물의 사행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수렴

▲정부의사행산업에건전화방안모색

▲아케이드게임산업의전반적인침체상황에따

른활성화기반마련

▲아케이드게임등급분류세부기준의형평성및

일관성유지

▲게임산업과사행산업구분을위한등급분류기

준의정비

이중형평성및 일관성을기하기위한세부기

준의정비가가장시급하다고보여진다. 현재영

등위의 주요게임물의세부기준은게임종류별에

따라각기다른기준을제시하고있으나, 각각의

게임별 형평성과 일관성이 없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게임종류별에 따른 세부기준

의 적용보다는단위시간 당 금액투입량을 설정

하고, 1회 게임의 최소진행시간을 기준으로 금

액을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예를들

면 1회 게임의 최소진행시간을 베팅과 배당이

주도적으로이루어지는주게임의 최소시간으로

산출하여 모든 게임물은 4초 이상 진행하여야

된다는것이다. 1회게임의최소진행시간이4초

이하인게임물은게임성이배제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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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로인해카드인식기, 지폐인식기를통

한게임진행을불가하고있다. 단, 지폐인식기가

게임진행에아무런영향을주지않는메달 및주

화를 교환하는 교환기역할만 가능할 경우 게임

물에지폐인식기를부착하고있다. 이에대한업

체와 영등위의 인식차이로 인해 지폐인식기로

인한 게임진행점수로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이용불

가된것이있었다. 부가기능으로인한이용불가

는 더블업게임의배수및 회수제한으로인한것

으로 현재 더블업게임은2배씩 5회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이사유는현재서양카드게임과화

투게임의최고배당이2 5 0 0배까지이나, 여타다

른 사행성게임물은배당의제한이없는것을감

안할 때 이용불가사유로적합하지 않다고 보여

진다. 더블업게임의배수및 회수의제한보다는

사행성과관계된1회게임의최고배당율을제한

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올베팅기능의제

한은 경마게임의베팅의 확장성을 방지하기 위

해 단시간에많은금액을이용한베팅을금하기

위한것으로보여진다. 하지만사행심과관계된

단위시간 당 금액투입량의 제한이 없는 현재의

세부기준으로는 의미가 없는 이용불가사유로

보여진다. 따라서올베팅기능의제한보다는1회

게임의 총베팅액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사행기구모사의 이용불가사유

는 사행심을유발시킬수 있는관광진흥법의카

지노기구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

한 사행기구의사용이불가함을말하는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관광진흥법의 1 9종의 카지노기

구 중 빙고, 마작등 일부카지노기구가1 8세이

용가게임물로등급이이루어진것을본다면형

평성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에 명시된1 9종의일부카지노기구의도박성및

게임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영등위의 게임

제공업용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제5조 이용불가

를수정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2. 아케이드게임 등급분류의 당면 문제

및 과제

아케이드게임의등급분류에서등급의 결정요

소는크게선정성, 폭력성, 사행성으로볼 수 있

다. 이중 사행성이아케이드게임의등급분류에

서가장중요한고려대상이된다. 영등위의게임

제공업용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에서는선정성과

폭력성은‘이용불가’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

으며, 문제성이있을경우‘보류’판정내에서등

급이결정되어지나, 사행성에대하여는‘이용불

가’의 판정까지 가능하다. 이는 유희, 교육, 체

련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물은 요행을 목적으로

하는사행성이배제되어야함을시사하고있다.

음비게법에서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

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

우를게임제공업에서제외하며, (법 제2조제9호)

영등위는사행성이지나친것으로‘전체이용가’

또는‘1 8세이용가’의 등급을부여할수 없는게

임제공업용게임물에대하여는‘이용불가’의 결

정을할 수 있다고규정하고있다. (법 제2 0조 제

3항) 이로 인해 영등위의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은 제5조‘이용불가’, 제1 3조‘사

행성간주’및 제1 7조‘세부규정’을 통해사행성

에 대한 제한적인 허용만 가능함을 음비게법을

근간으로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는것이다. 따

라서영등위에등급분류를신청하여‘이용불가’

된 아케이드게임은 절대적으로 사행성과 관련

이있는것을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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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확산으로인한전반적인PC게임시장의위축

으로2 0 0 2년에는7 6 6편으로전년대비27.1% 감

소하였으며 2 0 0 3년에도 17.8% 감소한6 3 0편이

등급분류되어2년연속감소세를나타내고있다.

특히 2 0 0 3년 한 해 동안 국내 비디오게임시

장이 전년도에 비해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편수가 지난 9 8년 I M F당시 수준인

5 9 4편과 별반차이가 없는 6 3 0편에 머물렀다는

것은PC게임산업전반에걸친침체가생각보다

심각한수준이며보다장기화될수도있음을보

여주고있다. PC게임시장침체의직접적인원인

은 경기불황의 여파에 따른 매출감소 때문이지

만, 초고속인터넷망의확산과회선속도의향상,

복제기술의발전등의요인으로인해발생한불

법복제물의 급격한 확산이 PC게임시장에 직격

탄을날렸다고할수있다. 

전세계 어디서든 게임이 출시되면 단시일 내

에 정품게임 소프트를 복제한 이미지파일이인

터넷상에 업로드되고 인터넷에 접속한 누구든

지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받아C D - R OM으로

복제하거나하드디스크에카피하여불법복제게

임을정품게임과똑같이플레이할수 있게되었

기때문이다. 

즉 이제는컴퓨터를잘 다루지못하거나정품

소프트에 걸려있는 복제 방지장치들을 무력화

시키는방법을알지못해도단지인터넷에접속

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정품게임의 복

제품을다운로드받거나직접만들수있을정도

로불법복제는간편화되고보편화되었다.

따라서 정품 게임소프트의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수익성이크게악화된국내PC게

임개발업체 및 유통업체들이 PC게임개발에 대

한 투자나유통을 기피하면서2 0 0 3년 한 해 동

안 등급분류된국산PC게임은2 0 0 2년의1 8 3편

에비해 5 3 %나감소한 8 6편에불과했다. 

외산게임의 경우에는 5 4 2편이 등급분류되어

2 0 0 2년 5 6 9편에비해4.7% 감소하는데그쳤는

데 이는 PC게임 시장의 축소와는 대조적으로

PS2, X-BOX를중심으로 하는 비디오게임 시

장이 급성장을 이룬 덕분이며 이러한 비디오게

<표6-2-2-01> 연도별P C게임물등급분류현황

연도 1 9 9 6년 1 9 9 7년 1 9 9 8년 1 9 9 9년 2 0 0 0년 2 0 0 1년 2 0 0 2년 2 0 0 3년

등급분류건수 1 , 8 8 0편 1 , 0 4 2편 5 9 4편 8 5 8편 8 4 3편 1 , 0 5 1편 7 6 6편 6 3 0편

<그림6-2-2-01> 연도별P C게임물등급분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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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슬롯머신, 파친코등사행기구의사용을방

지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설정치이다. 4초는

‘게임물의사행성기준에관한연구’(영상물등급

위원회. 발행일: 2003.9)에서제시한 1회 게임

의 최소진행시간이 5초,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사행성게임에대한규제내용에서의1회게임최

소게임시간이 1 0초인 것을 볼 때 게임진행시간

이 빠르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1 8세이용가등

급의 5카드게임, 섯다 등의 게임물을 감안한다

면 그리 빠른 게임진행시간은아니라고 보여진

다. 또한 사행성과 관계된 배당률 부분이다. 현

재 영등위의 세부적용기준의 배당률은 제한이

없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화투게임류와

서양카드게임류에한해 배당률을 2 5 0 0배로 정

하고있으나, 화투게임류와서양카드게임류의1

회 게임의 소요금액이 5 0 0원까지 가능하므로

1 2 5만원에해당하는배당이가능하며, 경마게임

의 경우는1개의구역당2 , 5 0 0원에대한제한만

있을 뿐 베팅의 확장성 및 배당률 등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수십만원의 베팅과 9 , 9 9 9배를 경

마게임의 최고배당율로 볼 때 수억원까지도 배

당이가능한셈이다. 따라서배당률은문화관광

부의 경품취급기준고시에 명시된 1 8세이용가

게임물이 경품지급한도액인 2만원의 범위에서

배당률을설정하여야한다. 다시말한다면사행

성게임물의적용기준으로단위시간당금액투입

량, 1회 게임의 최소진행시간에대한 금액설정,

배당률의제한( 2만원범위내에서설정) 등이고

려되어진다면사행성게임물이형평성과 일관성

에근접한결과물을추출할수있을 것이다.

제 2 절 국내PC게임/비디오게임등급분류

‘PC게임물’이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제2 0조의규정에의해유통, 시청제공

또는오락제공을위해판매, 배포되는게임물로

서 분리형게임물(영상이 수록된 게임내용물이

게임기구에서 분리되어 판매, 배포 대여 등 유

통되는 것으로 디스크, 기타 신소재 형태의 게

임물)을 의미하며 PC ( Per s onal Comput er )게

임이나PS2, X-BOX, 게임큐브등의 비디오게

임(가정용게임, 콘솔게임) 그리고GP32, 게임보

이어드밴스등의휴대용게임이이에속한다. 

최근 서비스되고 있는 다운로드없이 게임플

레이가 가능한 실시간 재생방식의 스트리밍

( S t re a m i n g )이나 인터넷상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설치하는G . O . D ( G a me on Dema n d )방식

의 게임물은 매체로 구분되는 분리형게임물보

다는 온라인게임물에 가깝기 때문에 온라인게

임으로등급분류되고있다. 

1. 2003년등급분류현황

(1) 연도별분석

지난 9 8년, 594편으로I M F전에 비해 4 2 . 9 %

나 줄어들었던 등급분류건수는 1 9 9 9년( 8 5 8편)

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00

년 I M F졸업과 함께 2 0 0 1년( 1 , 0 5 1편)에는 I M F

이전수준과별차이없을 정도로회복되었다. 

그러나경기침체의장기화와무분별한불법복

(단위: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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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매트릭스’등과같은영화를소재로한 3D 액

션게임들이 대거 선보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시뮬레이션 장르는 7 . 6 %인 4 8편이었으며‘스

타크래프트’로 대표되는 전략시뮬레이션이 주

류인 가운데 여성취향의 연애,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음식점이나 동물원을 경영하는 경영

시뮬레이션게임이눈길을끌었다. 

경기불황에도불구하고종이접기를소재로한

‘토피토피고고레이스’나 영어공부와 게임을 잘

조화시킨‘레스큐( R E C U E )’등과 같은 국산 에

듀테인먼트( E dut a i n ment) 게임제작이 돋보였

던 기타(교육용)장르는 6 . 5 %인 4 1편이었으며

‘피파2 0 0 4’, ‘위닝일레븐’등의 스포츠게임은

5%인 32편, 롤플레잉게임(Role Playing

G a me )은 3 . 8 %인 2 4편, 순수퍼즐게임은0 . 3 %

에불과한2편으로집계되었다.

(4) 등급별분석

2 0 0 3년 한 해 동안 등급분류된 PC게임물은

총 6 2 8편으로 이중 전체이용가등급은 3 6 3편

(57.8%), 12세이용가등급은8 9편(14.2%), 15세

이용가등급은8 1편(13%), 18세이용가등급은9 5

편( 1 5 . 1 % )으로집계되었다. 

1 8세이용가 등급의 비율이 1 2세와 1 5세이용

가 등급에비해높은이유는주로청소년층을대

상으로하는PC게임과달리청소년층과성인층

모두를마케팅대상으로하는비디오게임의 1 8

세이용가등급분류편수가많았기때문이다.

전체이용가 게임으로는‘만화왕국 꺼벙이’,

‘꼬마마법사 레미’,‘타잔’등과 같이 만화 캐릭

터나 T V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소재로한 아동용

게임이 많았으며 인기가수‘보아’를 소재로 한

‘보아인 더 월드’는 스타마케팅의새로운시도

로받아들여져주목받았다. 

또한여성게임인구의증가에따라니치마켓공

략의 일환으로‘바닐라 캣’,‘쿠키샵 2’등과 같

이 여성유저를겨냥한 여성취향에 맞춘 게임들

이선보여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

1 2세이용가 게임은 기존 게임들의 후속작들

이 많았으며 전략시뮬레이션게임인‘워크래프

트 3 :프로즌쓰론’과 삼국지를소재로한 액션게

임‘진삼국무쌍 3’, 격투대전게임인‘버추어파

<표6-2-2-02> 매체별현황

구분/ 연도 2 0 0 0년 2 0 0 1년 2 0 0 2년 2 0 0 3년

C D - R O M 1 6 7편 2 1 0편 1 6 1편 8 1편

R O M - P A C K 5편 1 8편 2 1편 3편

D V D - R O M - 2편 1편 2편

소계 1 7 2편 2 3 0편 1 8 3편 8 6편

C D - R O M 5 4 2편 5 4 3편 3 6 3편 2 9 1편

R O M - P A C K 1 0 7편 1 6 9편 1 0 2편 5 6편

D V D - R O M - 7편 1 0 4편 1 9 5편

소계 6 4 9편 7 1 9편 5 6 9편 5 4 2편

8 2 1편 9 4 9편 7 5 2편 6 2 8편합 계

국내물

국외물

<표6-2-2-03> 장르별현황

내용 액션 어드벤쳐 시뮬레이션 스포츠 R P G 퍼즐 기타(교육용) 계

소계 4 6 9편 1 4편 4 8편 3 2편 2 4편 2편 4 1편 6 3 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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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제외하면 외산 PC게임의 등급분류건수는

2 0 0 2년 4 3 6편에서 2 0 0 3년 3 2 0편으로 2 6 . 6 %

감소하였다. 

특히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X -

BOX가국내에 본격 진출을 선언하면서시장점

유율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으

며 이미국내비디오게임시장을선점하고있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2 역시비디오게임타이

틀 출시경쟁에 돌입하면서 국내 비디오게임시

장이크게팽창하였다. 

그러나 거의 모든 비디오게임은 미국과 일본

등의 국외물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국내에서 제

작한 비디오게임은 (주)시네픽스의‘아쿠아키

즈’와(주)엑시스엔터테인먼트의‘엑셀임팩트’

단두 편에불과했다.  

(2) 매체별분석

지난 한 해 동안 등급분류된 PC게임물들을

매체별로 분류해보면 C D - R OM매체는 3 7 2건

으로 2 0 0 2년에 비해 29% 감소했으나 DV D -

R OM매체는 1 9 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8 7 . 6 %나급등하였다. 

따라서 DV D - R OM매체가 PC게임물 전체에

서 차지하는비중역시2 0 0 2년 1 4 %에서3 1 . 3 %

로크게높아졌으며이는C D - R OM매체로대표

되는 PC게임시장이 극도로 부진했던 반면

DV D - R OM매체를 앞세운 비디오게임 시장이

급성장했음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휴대용 게임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R OM -

PAC K매체의 등급분류 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

하였는데 2 0 0 3년에는 5 9건으로 2 0 0 2년의 1 2 3

건에 비해 무려 5 2 %나 줄어들었으며 등급분류

된 5 9건중 국내에서 제작된 R OM - PAC K매체

는단3건에 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타 매체에 비해 불법복제가 쉽지 않은

R OM - PAC K매체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저연령

층을대상으로하는만큼경기불황에따른타격

이매우컸던 것으로보여진다.

(3) 장르별분석

2 0 0 3년 한 해 동안등급분류된6 3 0편의게임

들을 장르별로 분류해 본 결과 액션게임이

7 4 . 4 %인 4 6 9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

으며 정통 어드벤쳐 장르는 2 . 2 %에 불과한 1 4

건에 그쳤는데 이는 T V에 연결하여 짧은 시간

안에쉽게 즐길수 있는비디오게임이크게증가

했기때문이다. 

또한인기있는게임이나과거에히트했던고

전게임들이PC게임, PS2, X-BOX등의다양한

플랫폼으로 재출시되는 경향이 짙었으며 하나

의 콘텐츠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출판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

는 원 소스멀티유즈( O ne Sou rc e - Mu lti Us e )

전략에 따라‘반지의 제왕 : 왕의 귀환’,‘엔터

<그림6-2-2-02> 20 0 2년, 2003년국내/국외물등급분류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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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장면을담고있어등급이보류되었다.

(6) 월별분석

보통봄, 여름, 겨울방학이나크리스마스를앞

두고등급분류건수가크게증가하는모습을보

여주었던예년과달리2 0 0 3년에는월별편차가

그리크지않은 고른분포를보여주고있다.  

이는게임의주 구매층인학생들의방학을앞

두고 그해의 신작 게임들이 집중적으로 출시되

던판매방식이바뀌고있음을뜻한다. 

이는 비디오게임의 폭발적인 증가가 원인일

수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2나 X - BOX등이 초

기 마케팅을 시작할 때 게임기가 아닌 AV기기

로 광고한덕분에게임의주 구매층이청소년에

서성인층까지다양해졌으며, 이로인해굳이방

학시즌을 노려 게임을 대규모로 출시할 이유가

없어졌기때문이다. 

또한주먹구구식으로게임을판매하던방식에

서탈피해철저한 마케팅계획과발매일정, 경쟁

작 출시일정, 시장반응 등에 맞춰 등급분류 후

한두달혹은반년후에나게임을출시하는경우

가많아졌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반기( 2 9 3건, 46.5%)보

다 하반기( 3 3 7건, 53.5%)에등급분류건수가많

았는데이는여름방학을비롯한크리스마스, 명

절을 겨냥한 게임출시가 비교적 많았기 때문이

다. 국내물의 경우에는 하반기( 3 7건, 43.5%)에

비해 상반기( 4 8건, 56.5%)에 등급분류 건수가

더 많았으며전반적으로고른국외물에비해월

<표6-2-2-05> 등급보류게임물사유별현황

폭력 외설및퇴폐 기타(사행성등) ̀ 소계

- - - -

1편 1편 - 2편

1편 1편 - 2편

- - - -

- - - -

- - - -

1편 1편 - 2편

PC 게임물
등급보류

이용불가

결과 사유

합계

국내물

국외물

계

국내물

국외물

계

<그림6-2-2-03> 월별편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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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4 에볼루션’,‘소울칼리버2’등이대표적이

다. 이들게임은선혈, 혈흔의묘사가없으며도

검류의 무기를 사용하나 전체적으로 폭력적인

묘사가 심하지 않아 1 2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

되었다.

1 5세이용가 게임으로는 실존하는 미국 프로

레슬러들이등장하는‘로우( R AW) 1,2’,‘스맥다

운 5’등의 레슬링게임과 FPS(First Per s on

S ho ot i n g )게임인‘콜오브 듀티’그리고 영화를

소재로 한 액션게임인‘헐크’,‘반지의제왕:왕의

귀환’이 있었으며이 게임들은총격전시선혈묘

사와사람을산채로던져죽이거나기물을사용

해 폭행하는등 폭력장면의사실적인묘사로인

해1 5세이용가등급으로분류되었다. 

1 8세이용가 게임은 비니키를 입은 여성의 몸

을 여러각도에서감상하는내용으로여성의성

상품화 논란을 일으키며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던‘데드 오어 라이브 익스트림 비치발리볼

( D e ad or Live Xt reme Beach Vol leyb a l l )’과

일본 닌자가 되어 암살대상을잔인하게 살해하

는 3D 액션게임‘천주3’, 미해군 특공대원이되

어 테러리스트들과 교전을 벌이는 F P S게임인

‘소콤’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선정적인 묘사,

선혈이 뿜어져 나오거나 사방에 혈흔이 뿌려지

는 장면의 묘사, 사람의목이잘리거나팔이 잘

려나가는 신체파열 묘사 등이 있어서 1 8세이용

가등급으로분류되었다.

(5) 보류게임물사유별분석

2 0 0 3년에는‘이용불가’된 게임물은 단 한건

도 없었으며 단 2편의 게임물만이 등급보류 판

정을 받았는데 이는 전체 6 3 0편 중 0 . 3 %에 해

당하는미미한양이다. 등급보류사유는과도한

폭력장면과 잔혹한 살상장면 묘사로 인한 보류

가 1편, 퇴폐적인성관계 묘사와 근친상간그리

고 미성년자를 성적대상으로 표현하여 보류가

된게임이1편이었다. 

‘그랜드 테프트 오토 3 : 바이스시티( Gra n d

T heft Auto 3 : Vice Cit y )’는 2 0 0 2년 5월과6

월에 각각 과도한 폭력성으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는‘그랜드 테프트 오토 3 ( Gra n d

T heft Auto 3)’의 외전격인게임으로갱단의일

원이 되어 전기톱으로 지나가는 사람의 허리를

잔인하게잘라죽이거나일반시민들을쇠파이프

나 총, 칼 등으로 무차별 학살하고돈을 빼앗는

등반사회적인내용이문제가되어보류되었다. 

‘부킹파라다이스’는 전형적인일본미소녀게

임으로미성년자인여학생들을성적대상으로삼

았으며 적나라한 성행위 묘사와 사촌남매간의

<표6-2-2-04> 등급별현황

전체이용가 1 2세이용가 1 5세이용가` 1 8세이용가 계

C D - R O M 6 6편 8편 1편 6편 8 1편

R O M - P A C K - 1편 1편 1편 3편

D V D - R O M 2편 - - - 2편

소계 6 8편 9편 2편 7편 8 6편

C D - R O M 1 6 2편 4 0편 4 5편 4 4편 291편

R O M - P A C K 5 4편 2편 - - 5 6편

D V D - R O M 8 0편 3 7편 3 4편 4 4편 1 9 5편

소계 2 9 6편 7 9편 7 9편 8 8편 5 4 2편

3 6 4편 8 8편 8 1편 9 5편 6 2 8편

국내물

국외물

합 격

구분
결과

합계

(단위: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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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펼쳤던 한해로 X - BOX와 플레이스테이션

2를 모두 합해 2 1 3편이 등급분류 되었으며 이

는지난해에비해 6 0 . 2 %나증가한양이다. 

단순히등급분류건수를비교하는것만으로는

X - BOX와 플레이스테이션2 간의 정확한 국내

비디오게임시장점유율은 알 수 없으나 통상적

으로 점유율이 높은 비디오게임의 등급분류 건

수가더많다는점을고려하면두 진영간의우열

을추측해볼수는있다.

지난한 해 동안의등급분류건수를비교해보

면X - BOX게임은7 6편(34%), 플레이스테이션2

게임은 1 3 7편( 6 1 . 4 % )으로 플레이스테이션2 게

임의등급분류건수가X - BOX에비해높은것으

로 나타나 플레이스테이션2의압도적인 판세가

계속이어진것으로보여진다.

과거 패밀리컴퓨터, 슈퍼패미컴으로 전세계

비디오게임기 시장을 석권했던 일본 닌텐도社

의 게임큐브는 1 0편( 4 . 5 % )에 불과했으나 전년

도에 비해서는 2 3 3 %나 늘어난 물량으로 국내

휴대용게임기시장을 독점하고 있는‘게임보이

어드밴스’와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연계

를 통한시도가 어느정도효과를 본 것으로풀

이된다.

특히 2 0 0 3년은 비디오게임기의 온라인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한해로 플레이스테이션2

는 상반기에FPS(First Per s on Sho ot i n g )게임

인‘소콤‘을 출시하면서 네트워크 서버를 개설

하여온라인상에서다른유저들과대전할수 있

도록 지원하였으며X - BOX는하반기에 전세계

X - BOX유저들이라면누구나 온라인상에서 채

팅을 하거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X - BOX

라이브서비스를개시하였다. 

이로인해앞으로출시될X - BOX와플레이스

테이션2 게임들에는온라인 지원기능이기본으

로 포함되어 비디오게임의 온라인화가 더욱 가

속화될것으로보인다.

2. 국내P C게임/비디오게임등급분류의

당면문제및 과제

지난 8년간의 연도별 PC게임물 등급분류 현

황에서도 나타났듯이 PC게임물의 등급분류 건

수는 1 9 9 6년 1 , 8 8 0건으로 정점에 오른뒤 이후

I M F사태의 영향으로 1 9 9 7년 1 , 0 4 2건, 1998년

5 9 4건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2 0 0 1년 1 , 0 5 1건

으로 잠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2 0 0 2년 7 6 6건,

2 0 0 3년6 3 0건으로줄어들었다.

2 0 0 3년 비디오게임시장의 폭등세에 힘입어

비디오게임 물량이 전년도에 비해 6 0 . 2 %나 크

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 0 0 2년보다

<표6-2-2-06> 국적별현황

매체\국가 미국 일본 한국 영국 프랑스 중국,홍콩,대만 호주 독일 기타 계

C D - R O M 1 6 0편 7 1편 8 1편 8편 8편 2 1편 5편 4편 1 5편 3 7 3편

R O M - P A C K 7편 4 6편 3편 - 2편 1편 - - - 5 9편

D V D - R O M 1 2 1편 5 3편 2편 8편 3편 2편 - - 9편 1 9 8편

합 계 2 8 8편 1 7 0편 8 6편 1 6편 1 3편 2 4편 5편 4편 2 4편 6 3 0편

<표6-2-2-07> 2003년비디오게임등급분류편수

개수\  구분 PS 1, 2 X - B O X 게임큐브 계

합계 1 3 7편 7 6편 1 0편 2 2 3편

제
2
장

게
임
물

등
급
분
류
제
도

현
황
과

전
망

846 2 0 0 4년게임백서

별 편차가 차이가 심했으며 방학시즌을 앞두고

등급분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뚜렷하게 보

여주고있다.

(7) 국적별분석

2 0 0 3년 등급분류된 6 3 0편의 게임물을 국적

별로 살펴보면 비디오게임의 폭발적인 증가세

로인해미국과 일본두국가가차지하는 비율이

전체게임물의7 2 . 7 %로 작년의5 9 %에 비해큰

폭으로높아졌다.

미국은 국내 수입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PC게임감소세에도불구하고X - BOX관련게임

의 등급분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288편

( 4 5 . 7 % )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전통

적인 비디오게임강국 일본은 1 7 0편( 2 7 % )으로

플레이스테이션2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게임보

이, 게임큐브의부진으로인해등급분류건수가

미국에비해낮았다.

한국은 극심한 내수경기의침체로 인해 8 6편

( 1 3 . 7 % )에 불과했으며 비디오게임기 관련 게임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비디오게임 시장

의호황이라는절호의찬스를살리지못했다.

중국,대만,홍콩은 작년까지 저가의 8bit

R OM - PAC K매체나무협을소재로한PC게임이

수입되었으나 올해는 교육용 게임도 많이 들어

왔으며2 1편( 3 . 3 % )이었다. 

그 외 영국은 8편(2.5%), 프랑스는 1 3편

( 2 . 1 % )이었고호주와독일이각각5편(0.8%), 4

편( 0 . 6 % )였으며 국내 PC게임시장의 부진으로

인해이들 국가가차지하는비율은4 . 8 %로전년

도( 1 0 . 6 % )에 비해낮아졌으며기타국가는2 4편

( 3 . 8 % )으로집계되었다. 

(8) 비디오게임분석

비디오게임( V I DEO GA M E )은 가정용 게임

혹은 콘솔게임( C ONS OLE GA M E )으로 불리며

T V에 전용게임기(패밀리컴퓨터(패미컴), 새턴,

PC엔진듀오, 플레이스테이션, X-BOX, 게임큐

브등)를연결하여플레이하는게임을말한다.

2 0 0 3년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진영과 마

이크로소프트의X - BOX 진영이국내비디오게

임시장 장악을 위해 대대적인 마케팅과 물량공

<그림6-2-2-04> 국내외물월별편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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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분류필요성에대한 인식부족으로2 2편에불

과했으나2 0 0 1년에는1 0 2편이등급분류되어전

년에비해3 6 4 %나 증가했다. 

2 0 0 2년에는 PK ( PLAYER KILLING), 사이

버도박게임의범람, 아이템현금판매등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들이 표면화되면

서 3월에‘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 강화’대책

이발표되었다. 

이로인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하고

있던 많은 온라인게임물들이 연내에 등급분류

를 받기위해 한꺼번에 몰렸고, 이로인해 2 0 0 2

년에는 전년대비 9 9 0 %나 폭등한 1 0 1 0편의 온

라인게임물이등급분류되었다. 

2 0 0 3년에는폭등세를보였던2 0 0 2년에비해

21.7% 감소한 7 9 1편의 온라인게임물이 등급분

류되었는데 이는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다소

영세한 온라인게임업체들을중심으로 온라인게

임 개발이나 모바일게임 개발이 위축되었기때

문으로보인다.

(2) 매체별분석

2 0 0 3년 한 해 동안온라인게임은4 0 8편이등

급분류되어 2 0 0 2년에 비해14.3% 감소했으며

모바일게임은 3 8 3편으로 2 0 0 2년에 비해 무려

2 8 . 2 %나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2 0 0 2년에는 모바일게임이5 3 4편( 5 3 % ) ,

온라인게임이 4 7 6편( 4 7 % )으로 모바일게임이

온라인게임보다 등급분류 편수가 많았으나

2 0 0 3년에는 모바일게임이3 8 3편(48.4%), 온라

인게임이4 0 8편( 5 1 . 6 % )으로집계되어온라인게

임이 모바일게임을 상회했는데 이는 온라인게

임에 비해 모바일게임이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

이받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

2 0 0 2년에 태동하기 시작한 모바일게임은 경

기불황의 여파로 양적인 성장은 멈췄지만 질적

으로비약적인성장을거두었다. 

하드웨어격인핸드폰의성능이비약적으로발

전하여 보다 화려하고 스피디한 모바일게임의

제작이 가능해졌으며이로 인해 액션, 슈팅, 퍼

즐, 전략시뮬레이션, 스포츠게임, RPG(Role

P laying Game), 보드게임등 다양한장르의모

바일게임이선보였다.

또한 모바일게임 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한 유

명 온라인업체들이 자사의 온라인게임을 소재

로한 모바일게임들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호평

을 받기도했으며핸드폰의높아진해상도와선

명해진 색상 덕분에‘김완선의 러브퍼즐’,‘성현

아의 돌려돌려’,‘아프로디테 함소원’등 여성의

누드를 소재로 한 성인취향의 모바일게임도 많

았다.

온라인게임물은I T강국으로 알려진 한국답게

국내 온라인업체들이 국내 온라인게임시장을

독점하고있으며이러한경향은2 0 0 2년에이어

2 0 0 3년에도그대로이어졌다. 

국외 온라인게임물은온라인게임과모바일게

<그림6-2-3-01> 연도별온라인게임등급분류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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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 8 %나 등급분류 건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2 0 0 2년부터 감지되던 PC게임시장의 침체가

2 0 0 3년에도전혀회복되지않았을뿐더러장기

화될가능성이있음을반증하고있다.

현재 게임물은 음비게법 제2 0조 3항 2호에

의해‘전체이용가’와‘1 8세이용가’2개 등급으

로만분류하도록되어있다. 다만신청인의요청

이 있을 경우에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

이용가, 18세이용가의4개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신청인이 4개등급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등급분류기준상1 2세 이용가 등급에 해당

한다 하더라도 부득불 1 8세 이용가 등급판정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동일한 게임물에

대해 1 2세 이용가 등급과 1 8세이용가 등급이라

는 상반된등급이부여되는불합리한일이발생

할소지가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제도적인 개

선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시

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 폭력성, 선정성 등에

대한기준과시각을반영하여보다명확하고객

관적이며 현실적인 등급분류 기준안이 새롭게

제시되어야할것이다.

또한 2 0 0 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국내 비디오게임의 온라인화로 인해 사이버 도

박, PK ( PLAYER KILLING ) ,아이템거래등 기

존 온라인게임의 사회적 문제들이 장차 비디오

게임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안을 지금부터 신중하게 연구할

필요성이있다.

제 3 절 국내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등급분류

‘온라인게임물’이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

물등급분류기준제1조 2호에 명시되어 있는 음

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

통, 시청제공또는 오락제공을 위해 판매, 배포

되는게임물로서보급방법이나매체의형태, 서

버의위치(국내서버로한정), 유-무선(네트워크,

모바일게임포함) 그리고게임물의 유료, 무료와

관계없이 사전에 등급분류가 가능한 게임물을

말한다. 

온라인게임물의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하고 있는데 개인용컴퓨터( Per s onal Comput er )

등의 기기를 통해 반드시 인터넷상에 접속하여

진행하는 형태의‘온라인게임’과 각종 유,무선

통신을 통해 프로그램을 모바일기기(핸드

폰, PDA등)에 다운로드받거나 접속하여 실행하

는‘모바일게임’으로나누고있다.

또한최근상용화서비스를시작한실시간재

생방식의 스트리밍( S t re a m i n g )게임이나 다운

로드방식의 G . O . D ( G a me on Dema n d )서비스

들은 PC게임물이 아닌 온라인게임물의 범주에

포함시켜등급분류하고있다.

1. 2003년등급분류현황

(1) 연도별분석

온라인게임물의등급분류시행첫해인 2 0 0 0

년에는 온라인게임업체들의온라인게임물의등

848제2장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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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사행성게임이해당되며주로게임포털에

성인용게임으로링크되는고스톱, 포커등과같

은 사행성게임류들이 많았으며 모바일의 경우

에는고스톱, 포커게임과더불어여성의누드사

진을 보여주는 게임이나 여성과의 성행위를 시

뮬레이션한PDA게임도있었다. 

M MOR P G의 경우에는‘프리스트’가 과도한

선혈묘사로,‘리니지2 -프렐류드’는 선정적인캐

릭터묘사와 PK ( P layer Killing)시 아이템드롭

의사유로1 8세이용가등급판정을받았다.

( 4 )‘1 8세이용가’게임물사유별분석

‘1 8세이용가’게임물은 전체 게임물의 2 7 %에

해당하는1 8 4편으로 집계되었으며그중사행성

관련이 1 8세이용가 게임물 전체의 6 3 . 5 %에 달

하는 1 1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전성 관련 사

유가 2 9건으로 15.7%, 폭력성관련은3 9건으로

2 1 . 1 %로집계되었다.

‘사행성’관련 온라인게임물은 6 3 . 5 %의 높은

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보통고스톱, 포커등과

같은 도박게임을 의미한다. 모바일게임을제외

하면 주로 게임포털사이트에 링크되어 운영되

는경우가많으며실제 현금이아닌각게임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의 사이버머니인 게

임머니를판돈으로걸고게임을진행하게된다. 

물론 이러한 도박게임들이 직접 현금을 판돈

으로걸고하거나게임머니를현금으로직접환

전해주는것은아니지만, 사행심을조장할우려

가 있는 게임으로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1 8세이용가등급으로분류되고있다.

만일고스톱, 포커등의게임에판돈으로사용

되는 게임머니가 실제 현금으로 환전되거나 백

화점 상품권 등의 경품으로 교환되는 경우에는

‘이용불가’사유에해당하게되며게임머니가자

유롭게 이체되거나 게임머니의 충전과정에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바로 충전하는 직접충전

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능이 있을 때는‘등

급보류’사유에해당한다.

‘선정성’관련 게임은 전체 온라인게임물 중

1 5 . 7 %에 해당하며 온라인게임보다는 모바일게

<표6-2-3-02> 온라인게임물등급별현황

전체이용가 1 2세이용가 1 5세이용가` 1 8세이용가 이용불가 보류 계

온라인 1 5 3 4 7 3 7 8 7 3 4 2 7 3 8 5

모바일 2 2 4 1 7 5 9 5 9 3 2 3 8 2

소계 3 7 7 6 4 4 2 1 8 2 4 3 5 9 7 6 7

온라인 1 9 1 1 2 - - 2 3

모바일 1 - - - - - 1

소계 2 0 1 1 2 - - 2 4

3 9 7 6 5 4 3 1 8 4 4 3 5 9 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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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합쳐 총 2 4편으로 전체 온라인게임물중

3 %에불과했다. 

국외 게임물은 M MOR P G ( Ma s s ively Mu lt i

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애쉬론즈

콜 2’과 일본슈팅게임인‘소닉윙스’등이있었

고 모바일게임으로는육성시뮬레이션게임인‘프

린세스메이커2’가 유일했다.

(3) 등급별분석

2 0 0 3년 등급분류된 온라인게인물은 이용불

가및보류된게임물1 0 2건을제외하고총6 8 9편

으로집계되었다. 

전체이용가는 3 9 7편(58%), 12세이용가는6 5

편(9.4%), 15세이용가는4 3편(6.2%), 18세이용

가 등급은1 8 4편( 2 7 % )이었으며 2 0 0 2년에 비해

전체이용가등급은1 3 . 5 %포인트감소하였다. 

반면에 1 2세이용가와 1 5세이용가는 각각

9.1%, 6.0%포인트증가하였으며1 8세이용가등

급은4 . 4 %포인트감소한것으로집계되었다. 

‘전체이용가등급’의 온라인게임은주로게임

포털에링크되는간단한액션게임이나퀴즈, 퍼

즐게임들이 많았으며‘메이플 스토리’등의 귀여

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M MOR P G나‘에나퀘스

트’같은교육용게임, ‘시티레이서’등의레이싱

게임이있었다.

모바일게임으로는‘붕어빵 타이쿤2’등과 같

은 액션게임과‘브레인서바이버’,‘뿌요뿌요’등

의 퀴즈, 퍼즐게임이 많았으며‘리니지공성영

웅전’,‘뮤-흑기사외전’등의 인기 온라인게임을

소재로한게임이눈길을끌었다.

‘1 2세이용가등급’은 도검류를사용하여게임

을 진행하는액션게임이나M MOR P G가 많았는

데‘씰 온라인’,‘마비노기’등의 M MOR P G와‘삼

국무한대전’,‘대두신권2’등의 모바일게임이 도

검류사용과 폭력적 장면묘사로 1 2세이용가 등

급을받았다.

‘1 5세이용가등급’은 폭력성에대한리얼리티

가 뛰어나고 도검류의 묘사가 사실적인

M MOR P G나 FPS(First Per s on Sho oting), 액

션게임이 많았는데‘가약스’,‘트라비아’등의

M MOR P G와‘팡팡 테리블’과 같은 F P S게임

그리고 모바일게임인‘김두한의 야인지왕’,‘열

받았다마사오’등이있었다.

‘1 8세이용가 등급’은 선정적인 장면, 선혈이

나 혈흔묘사, PK ( P layer Killing)시아이템드롭

<표6-2-3-01> 온라인, 모바일게임등급분류현황

종류별\ 국적별 국 내 국 외 소 계

온라인 3 8 5 2 3 4 0 8

모바일 3 8 2 1 3 8 3

소 계 7 6 7 2 4 7 9 1

<그림6-2-3-02> 온라인, 모바일게임등급분류현황

<그림6-2-3-03> 18세이용가등급사유별현황(단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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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등급

분류의당면문제및 과제

2 0 0 3년에는 온라인게임물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고스톱, 포커등의사행성게임에대한등급

분류기준이한층강화되었다. 특히그동안등급

분류 기준의 핵심이었던 게임머니의 환금성부

분과함께게임내에서사용하는게임머니의‘유

료충전모델’에 대해서도직접적인등급분류기

준에포함시켰기때문이다. 

현재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충전하는 직

접충전방식은‘이용불가’사유로보고있으며최

근 간접충전 방식을 변형하여 직접충전 방식처

럼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간접충전 방식

의 적용형태에따라선별적으로규제해야한다

는의견이제시되고있다.  

그러나게임머니의‘유료충전모델’은 온라인

업체의비즈니스모델중 하나로볼 수 있으며이

를효과적으로등급분류기준으로끌어들이기위

해서는현재 수십 가지방식으로존재하는유료

충전모델들을충분히분석하여합리적인등급분

류기준안을마련해야할필요성이있다. 

온라인게임물은PC게임물과달리‘매체’라 불

리는고정된형태가없어하루에도몇 번씩패치

를통해게임의내용이조금씩변하게된다. 이를

통해게임내의아주작은부분이변할수도있고

거대한 성이 생겨나거나 바다가 사라지고 늪이

생겨날수도있다. 문제는이러한패치를통해이

미등급분류를받은온라인게임의내용이첨삭되

면서어떤형태로든등급분류당시와 전혀 다른

게임이될 수도있다는데있다. 따라서‘패치’신

고를통해업데이트될정보를미리제공받아등

급분류당시와비교해얼마나달라졌는지를확인

할필요는있다. 하지만모든패치에대해신고를

해야할 경우이를제때 처리해야하는온라인업

체의부담은물론한달에수백건에이르는각종

<표6-2-3-04> 월별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0월 1 1월 1 2월 계

온라인게임 3 1 2 0 5 1 2 1 2 3 3 0 4 8 3 7 1 0 4 1 6 0 3 6 4 0 8

모바일게임 3 3 2 4 1 7 3 0 9 1 4 4 6 3 8 2 8 3 7 5 3 5 4 3 8 3

소계 6 4 4 4 6 8 5 1 3 2 4 4 9 4 7 5 3 8 7 8 1 1 3 9 0 7 9 1

구분

<그림6-2-3-04> 월별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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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서더많았다. 이는휴대폰이컬러폰으로바

뀌고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화질의 영상을

보여줄수 있게되었고게임제작이다른장르의

모바일게임에 비해 수월하기 때문이다. 여성과

의 성행위장면을묘사한 게임이나 스트립 고스

톱, 포커류의 옷벗기기 게임, 여성 누드사진을

모으는게임등이있었다.

‘폭력성’관련게임은2 1 . 1 %를 차지하고있으

며 선혈, 혈흔 혹은신체파열등의 잔혹한 묘사

가 있거나 PK ( P layer Killing)시 아이템 드롭

혹은경험치손실이있을경우1 8세이용가등급

으로분류하고있다. 

(5) 보류게임물사유별분석

2 0 0 3년 온라인게임물의등급보류 및 이용불

가 편수는 각각 5 9편( 7 . 5 % )과 4 3편( 5 . 4 % )이었

으며모두합해 1 0 2편( 1 2 . 9 % )으로집계되었다.

2 0 0 2년 등급보류 및 이용불가 편수는 총 3 5

편으로2 0 0 3년에는191.4% 증가한셈이다.

사유별로살펴보면 사행성이 총 7 0편 6 9 %로

제일 많았는데, 이는고스톱, 포커등의 도박게

임에서사용되는게임머니를실제현금혹은경

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

니를 현금을 받고 직접충전해주거나이와 유사

한기능을가진경우에 해당하였다. 

선정성은 3 1편으로 3 0 %였으며 모두 성인취

향의 모바일게임들이었으며퇴폐적이고선정적

인 내용과 노골적인 성행위장면을 묘사하였으

며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남성의 성적노리개로

표현한점등이지적되어등급보류되었다.

폭력성은1편으로도검류를사용하여적을공

격한 후 패배하여 저항할 수 없어 무릎을 꿇고

있는상대의목을칼로내리쳐서죽이는장면과

잘려진 목이 뒹구는 모습이 잔혹하게 묘사되어

등급보류판정을받았다.

(6) 월별분석

2 0 0 2년에는 1 0월 유예기간 때문에 2 0 0 2년

한 해 동안 등급분류된 1 , 0 1 0편의 6 6 . 3 %에 해

당하는 물량이 9월과 1 0월에 집중된 경향이 있

었으나2 0 0 3년에는이러한기간의제한없이전

월에 걸쳐 고르게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이

등급분류되었다. 

온라인게임의경우에는2월, 4월, 9월에등급

분류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가3월, 7월, 11월

에 등급분류건수가크게증가하는패턴이며모

바일게임은 3월, 5월, 6월에 등급분류 건수가

매우 저조했으나7월, 11월, 12월에는등급분류

건수가급격히증가하는패턴을보이고있다.  

전체적으로7, 8월과 11, 12월에등급분류 건

수가증가하는패턴을보여주었다. 이는유저들

이게임에 많은시간을할애할수 있는여름방학

과 겨울방학시즌에맞춰신작온라인게임과모

바일게임들이집중적으로등급분류되었기때문

인것으로보인다.

<표6-2-3-03> 등급보류및이용불가사유별현황

선정 폭력 사행 기타 소계

온라인 - 1 6 0 - 7 1

모바일 3 1 - 1 0 - 3 1

3 1 1 7 0 - 1 0 2

사유결과

등급보류/  이용불가

총계

(단위:편수)

(단위:편수)

(단위: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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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업체에적절한조치를취한다.

ES R B는 소매업체차원에서등급분류를규정

할 권한을지니지않으나, 등급정보를표기하고

미성년자에게 특정 제품을 판매 혹은 대여하지

않도록 장려하기 위해 소매업체 및 게임센터와

긴밀한협조관계를유지한다. 

많은수의소매업체들이부모의동의없이1 7

세 미만의청소년들에게“성인전용”등급의제품

을 판매혹은대여하지않도록최선을다한다고

약속하는 ES R B의“부모동의 확보 프로그램

( C om m it ment to Pa rents pro g ra m )”에 참여

하고있다.

나. 조직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3개의 부서를 두고 있

다. 비디오 및 컴퓨터(온라인)게임 등급분류

( Video and Comput er Game Rat i n g s )를 담당

하는‘등급위원회’( R ating Board), 온라인사

생활보호를 담당하는‘ESRB 프라이버시온라

인’( ESRB Privacy Online), 게임에대한 광고물

심의를담당하는‘광고심의위원회’( A dver t i s i n g

R ev iew Cou ncil : ARC) 등이그것이다.

한편, 이전에는ES R B i ( i nt eract ive )라는조직

이 있어서 온라인게임에대해 별도의 등급분류

를 하였다. 하지만최근 이 조직을 통합하여 등

급위원회에서 온라인게임을 같이 등급분류를

하고있다. 

다. 등급분류절차

ESRB 체계는업계의자발적등급분류체계이

기때문에, 게임의등급분류절차는게임업체에

의한 등급분류 신청으로부터 시작된다. ES R B

는 등급분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2 0 0 1년 1 0월 3 1일부터는 온라인 게임, 콘솔 게

임, PC 게임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등급분류 신청서( rating appl ic at ion )를 채택하

고 있다. 2001년 1 1월부터는 이전의 신청서를

이용한등급분류신청들은반려되고있다.

등급분류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게임이나

웹사이트는 3명의 등급분류자( rat er )들에 의해

내용이검토된다. 이들은원래특별한어떤전문

성을 갖지 않는 전형적인 소비자(typical

c on s u mer )들로서 게임 업계와 아무런 유대 관

계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일

단 등급분류자로 선택되면 이들은 ES R B가 제

공하는 폭넓은 훈련( ex t en s ive tra i n i n g )을 거

친다. 3명의 훈련받은 등급분류자들은대상 게

임이나웹사이트를한 프레임한 프레임검토하

여 각자 자신들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등급

( rat i n g )과‘내용기술자’( C ont ent Desc r ipt or )

를부여한다. 

등급분류자들에의한이 검토작업이끝나면,

그들각각이부여한등급과내용기술자들은컴

퓨터에 의해 도표화( t abu lat ion )된다. 그런 후,

ESRB 직원(staff memb er )들은 그 도표화된

결과를검토하여최종적인등급을결정한다.

게임의등급을결정할때는오로지게임의내

용( c ont ent )과 관련된요소들만고려될뿐, 화질

이나 작동 속도와 같은 게임의 기술적, 미학적

수준이나완성도는전혀고려되지않으며, 학계,

<표6-2-4-02> ESRB 부서별업무내용

부 서 업 무

등급위원회(Rating Board) 게임등급분류

ESRB 프라이버시온라인(ESRB Privacy Online) 온라인사생활보호를담당

광고심의위원회(Advertising Review Council: ARC) 게임에대한광고물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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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이 첨단문화산업으로 자리잡으면서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에서도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에따라대

부분의국가에서게임에대한심의를하고있는

데, 각국의사정에따라심의형태는차이를보이

고 있다. 대개의선진국에서는전문적인게임심

의를 시행하고있으며, 검열적인형태를 탈피하

고순수한등급분류를지향하고있다. 

종교나 이념을 중시하는 국가에서는 아직도

검열적인심의가 이루어지고있으며, 그중간적

인 형태의 심의를 하고 있는 국가들도 다수 있

다. 각국의 게임심의제도에서 행정권의 개입정

도와 시장에의 정보공개성 정도를 분석하여 자

율적 등급분류와 검열 사이에서의 위상을 분류

하여보면다음의표와같다.

1. 등급분류형: 미국, 일본, 유럽

등급분류형은대개선진국에서시행되고있는

형태이다. 정부의개입이최대한배제되며업계,

시민단체등에서 자발적, 자율적으로심의를시

행한다. 또한불합격이나이용불가와같은 시장

에의출시를금지하는등급이 없는점도특징이

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려는 것이다.

(1) 미국: ESRB

가. 개요

1 9 9 4년 E nt er t a i n ment Soft wa re Asso-

c iat ion ( ESA )에 의해서 창립되었다. ES R B는

상호작용적 오락소프트웨어산업을위해서 만들

어진 자율규제기관으로서컴퓨터게임과 비디오

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등급, 광고지침, 온라인

사생활보호등에관하여규칙을제정하고집행

한다. 

ES R B의 등급분류시스템은 부모와 소비자들

이 그들이가족에적절한게임을고를수 있도록

돕는것을목적으로한다.

ES R B는 등급분류시스템을집행할 책임을담

당하며, ES R B의 규칙과규정의준수및 위반여

부를 모니터한다. 필요한경우 ES R B의 라벨부

착, 마케팅혹은제품제출과관련한규정을위반

<표6-2-4-01> 게임심의제도에대한국가별유형분류

등급분류형 E S R B (미국), PEGI(유럽), CERO(일본), BBFC(영국)

중간형 K M R B (한국), OFLC(호주), FPB(남아공), MDA(싱가폴)

검열형 브루나이, 중국

패치와등급분류당시내용을대조하는확인작업

과 재등급분류여부결정에대한회의진행은쉽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각 등급별등급분류기준이보다세분

화되고 명문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사후관리업무를통해온라인업체의부

담을최소화해야할것이다.

제 4 절 해외게임심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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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 PEGI(Pan European Game

I n d i c a t o r )

가. 개요

해당기관에 가입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

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

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으로1 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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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어린이단체, 교육계로부터전문적

조언과도움을얻기위하여관련분야의저명한

인사들로구성되는자문위원회를두고있다. 

라. 등급

ES R B의 등급은 총 6가지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등급별 의미 및 해당연령, 내용은<표 6 -

2 - 4 - 0 3 >과같다.

마. 내용기술(Content Description)

내용기술이란 등급이외에도 내용기술자

( c ont ent de sc r ipt or )를 통해 게임에 대한 보다

상세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가령패키지게임의경우아래의그림에서처럼

앞면에는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뒷면에

는 등급과더불어C om ic Misch ief (장난스런행

위), Mild Ly r ic s (약간상스러운가사)의내용기

술을하고있다. 

바. 등급통계

1 9 9 6년 4월 2 6일부터 등급분류를 시작한 이

래 현재( 2 0 0 4년4월)까지의누적통계를살펴보

면, 6세이상의 연령층에 해당하는‘E’

( Ever yone )등급이 6 7 . 3 %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T’( Te en), ‘M’( Matu re), ‘E C’(

E a rly Child hood), ‘AO’( A du lts Only )의 순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인등급별 통계결과는 <표

6 - 2 - 4 - 0 5 >에 나타나있다.

<그림6-2-4-01> ESRB의내용기술예

<표6-2-4-03> ESRB 등급

등급 해당연령 내용

EC 등급: Early Childhood 3세이상
·부모들이자녀들에게부적합하다고생각할수있는

어떤내용도포함되어있지않음.

·약한정도의폭력

E 등급: Everyone 6세이상 ·익살스러운약간의나쁜행동

·약간의버릇없는언어

·폭력적내용

T 등급: Teen 1 3세이상 ·약한또는강한언어

·성적암시를담은주제

M 등급: Mature 1 7세이상
·강렬한폭력과언어

·성인들에게적합한성적주제

AO 등급: Adults Only 1 8세이상 ·섹스와폭력에대한생생한묘사

RP 등급: Rating Pending - ·최종적인등급판정을기다림

<표6-2-4-05> ESRB의등급분류누적통계(~2004. 4)

등급 갯수 비율

E C 2 2 2 2 . 2 %

E 6 , 6 8 4 6 7 . 3 %

T 2 , 2 8 6 2 3 . 0 %

M 7 2 8 7 . 3 %

A O 1 6 0 . 2 %

합계 9 , 9 3 6 1 0 0 %

<표6-2-4-04> ESRB의내용기술자(content descriptor)

Comic Mischief 짖궂은장난

Mild Violence 약한정도의폭력

Blood 피

Animated Blood 출혈에대한동적표현

Blood and Gore 신체일부에대한불구나절단

V i o l e n c e 폭력

Cartoon Violence 만화같은캐릭터의폭력

Fantasy Violence 실제와구분되는환상적인분위기하의폭력

Sexual Violence 강간등성적폭력

Intense Violence 사실적인육체폭력에대한묘사, 극단적인선혈, 무기, 부상등

Mild Language 약한언어

Strong Language 강한언어

Crude Humor 약간저속한농담, 화장실유머

Mature Humor 저속한농담

Suggestive Themes 암시적으로도발적인내용

Mature Sexual Themes 성인에게적합한성적인주제

Strong Sexual Content 강한성적내용

Nudity 나체에대한묘사

Partial Nudity 나체에대한간단한묘사

G a m b l i n g 도박

Mild Lyrics 약한정도의불경및성

Strong Lyric 노골적인불경및성, 폭력, 술

Use of Alcohol 음주

Use of Drugs 불법적약물사용

Use of Tobacco 흡연

Drug Reference 불법적약물에대한설명

Tobacco Reference 담배에대한설명

Alcohol Refernce 술에대한설명

I n f o r m a t i o n a l 데이터등의정보제공

Some Adult Assistance May Be Needed EC 등급의내용

E d u t a i n m e n t 교육적인놀이

폭력

언어

선정성

사행성

가사

약물

기타

* 유저가콘텐츠를만들수있는온라인게임의경우“게임내용이온라인플레이를통해바뀔수있음(Game Experience May Change During

Online Play)”이라는주의를주어유저에의해만들어진콘텐츠는 E S R B에의한등급을받지않았음을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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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제외하고는모두N ICA M에 연락해야한

다. 출시날짜는 등급 사이트에서변경할 수 있

다. 왜냐하면출시날짜는온라인으로게임을먼

저 제출한 후에도 종종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만약잘못된등급이나이중등급을제출한경

우에도 N ICA M에 연락해야 하며 이는 그들의

시스템상에서그 등급을제거할수 있도록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P E GI가 어떤 잘못된 등급을 매기지 않기 위해

서이다. 

3+, 7+ 혹은1 2 +가 적용된하나의게임이동

결된 후에 N ICA M은 (요금이 지불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적용되는연령등급에대한확인서를

발행한다. 16+ 혹은18+ 등급이적용된 하나의

게임이 동결된 후에 N ICA M은 (요금이 지불되

고 VS C에 의한 점검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그

적용되는연령등급의확인서를내어준다. 

다. 등급

P E GI의 등급 분류는 2세, 9세, 12세, 16세,

1 8세 등을기준으로5가지로분류하고있다. 각

등급별표식은<표6 - 2 - 4 - 0 6 >에나타나있다.

라. 부가소비자정보

해당정보가게임내에서얼마나자주나타나

는지는 연령등급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세부내

용은<표6 - 2 - 4 - 0 7 >과 같다.

<그림6-2-4-02> PEGI의자체평가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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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포맷이나오프라인, 온라인등유통방법에

관계없이 유럽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연합

(ISFE : Int eract ive Soft wa re Fe derat ion of

Eu rop e )회원이나동 연합의회원이아니더라도

규약을 준수할 출판협회나 무역협회가 유통하

는비디오게임, 컴퓨터게임, 교육용및자료제공

용 C D - R OM을포함하는일체의인터랙티브소

프트웨어제품을관할한다.

이전에개별국가에서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

를 하던 것이 이제는 P E GI에서 일원화되어 등

급분류된다. 가령 영국에서 게임물 자율등급분

류를 했던 곳은 E L S PA였는데, 이제 E L S PA의

등급분류업무는P E GI로이관되었다.  

나. 등급분류절차

P E GI 시스템은연령등급을얻기위해서반드

시 작성해야하는자체평가서를사용하고있다.

이 평가서는‘예/아니오’로 답해야하는 일련의

질문들로이루어져있다. 

자체평가서는N ICA M가 운영하는온라인등

록사이트에서만작성된다. 자체평가서는우편,

팩스혹은이메일로제출할수 없으며, PEGI시

스템을 이용하고, ISFE의 라이센스를 받은 게

임퍼블리셔들을 위한‘등록된 코더( re g i s t ere d

c o der s )’에의해서만작성할수있다. 

이 시스템에 하나의 게임을 입력하기 위해서

는 먼저‘A DD GA M E’이란섹션을완성해야한

다. 그리고 그 게임의 출시예정 국가들에 대한

상세한세부사항입력을완료해야한다. 이섹션

의 끝에 있는‘A DD’버튼을 누르고 그 게임을

추가하면된다. 그리고나서‘R ATE GA M E’섹

션으로가서‘예/아니오’로 답을하면된다. 

만약 4개 플랫폼( PC, 플레이스테이션, X-

B ox 및 G a me cub e )상에서 하나의게임을 출시

할 의향이라면그 게임을4회입력해야할 것이

며 각 플랫폼마다‘A DD GA M E’과‘R AT E

GA M E’섹션들을완성해야할 것이다. 처음1 2

개질문들은그게임이 영국에서법적분류면제

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것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라도‘예’가 있으면

P E GI 시스템이그 게임에적용될수 없음을뜻

하며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공급되기 전에

B BFC에의한법적분류를받아야한다.

비록영국에서출시되기위해법적분류가필

요한게임일지라도그 게임은다른모든참여국

가에서는 P E GI 시스템 하에서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경우 참여국가들에서출시되는 게

임의포장에반드시그 게임은영국에서공급될

수없음을분명히명시해야만한다. 

질문 1 3 ~ 3 6은 P E GI 시스템 하에서 게임에

대한연령등급을매기기위해고안된것이다. 

모든 질문들에 대해 도움말 페이지가 있으며

질문 옆에 있는“?”표시를클릭하면 볼 수 있

다. 

일단질문에대한답을완성시키면연령등급

이주어질 것이며그 콘텐츠에대한설명이연령

등급과함께포장에포함될것이다. 

모든질문에답한후에는3가지옵션이있다. 

먼저 그 시스템에서 게임을 삭제할 수 있다.

또 당신이입력한 것을변경 내지그 게임을 시

스템상에서 삭제할 수 있을 때 당신의 등급을

‘저장’할수 있다. 마지막으로어떤변경도가할

수 없을때 그 게임을‘동결( fre e z e )’시킬수 있

다. 당신의 등급을동결시키지않는한 그 절차

는 진행되지 않으며이 등급을 위한지불및 승

인과정은시작되지않는다.

만약어떤게임을‘동결’시킨후에어떤변경

을 가하고 싶으면 그 게임의 출시 날짜에 대한

3세이상이용가

7세이상이용가

1 2세이상이용가

1 6세이상이용가

1 8세이상이용가

<표6-2-4-06> PEGI의등급

등급표식 해당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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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O 설립취지서

컴퓨터엔터테인먼트게임이 사회에 깊이 침투되고 문화의 일부가 되어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요청도 고조되

고 있다. 대표적인것으로 내용표현이주로청소년들에게미치는 영향이 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컴퓨터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약칭C E S A )에서 자체 규제가 약 4년 전부터 실시되어 그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어 왔으나 게임 유저층이 확산되고 게임기가 고성능화, 게임내용의다양화 등으로 인해 지금까

지의규제를 재검토해야할필요성이발생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게임 소프트에‘연령별레이팅제도’를 채택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 가을부터레이팅 제도

를 채택하기 위하여 C E S A에서 검토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C E S A에서 분리된 독립기구로 운용해야한다는결론에

이르게 되어‘컴퓨터엔터테인먼트레이팅기구’를 설립하게되었다.

이 기구는 컴퓨터엔터테인먼트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또 사회 윤리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 윤리수준에 비추어 게임 소프트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적정하다고판단된 것에 대

하여‘연령별레이팅 구분’을 작성, 각 게임 소프트를해당 구분으로 구분하는것이 주 목적이다. 여기서정해진 연령

구분을 제품에 표시함으로서구입자는 선택시에 정보로 이용할 수 있다.

2 0 0 2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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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집행및제재

집행위원회는규약을위반하는기업체에게제

재를부과하기위해설치되었다. ISFE위원회가

지명하고I S F E총회가선임하는동 업계의대표

자들로구성된다.

제재는다음과같은방식으로이루어진다.

a. 집행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가공동으로

동 규약을 위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기록한

다. 합리적으로일체의관련사실을검토한후특

정 제재조치가 결정된다. 집행위원회와고충처

리위원회는동 규약의위배에따른단계별시정

조치를 제안하고 이 시정조치는 즉각적으로 이

행되어야한다.

b. 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규약을위반한자는다음의제재를당하게되는

데, 이외의 더 광범위한 제재가포함될 수도 있

다. 제재는포장의라벨재표시의무, 특정연령

로고 및 기술어나 라이센스의 철회, 제품철회

( re-call), 등급분류서비스의 임시중단, 강제적

광고수정등이다.

c. 이 제재조치의대상이 되는위반사항은등

급과 관련하여 오해를 야기하거나불완전한 상

태의표시물을표시하는행위, 해당제품의등급

분류이후 해당제품의내용에영향을주는변경,

업데이트및 수정내용을제출하지않은행위(방

법여부와관계없음), 로고및기술어의책임감을

보여주지못한조치나이의생략등을포함한다.

(3) 일본 : CERO(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

가. 개요

2 0 0 2년 6월 5일 C ESA ( C omput er Ent er -

t a i n ment Soft wa re Associat ion )는 독립적인

위원회로 C E R O를 출범시켜 게임 등급분류를

하게하였다. 게임이고도화됨에따라행정권및

여론의 등급분류에 대한 압력이 있었기에 취해

<표6-2-4-07> PEGI의부가소비자정보

차별 차별을조장할수있는장면의묘사나내용을포함한게임

약물 약물의사용을언급하거나묘사하는게임

공포 어린이의공포나두려움을불러일으킬수있는게임

저속한언어 저속한언어가사용되는게임

섹스 누드, 성적인행동이나성적인내용을묘사한장면이포함된게임

폭력 폭력묘사장면이포함된게임

① 심사의뢰
심사를 의뢰할 경우다음 3가지를CERO 사무국으로송부

·심사의뢰서
·비디오테입
·설정자료 (게임의스토리 및 세계관 등의 설정자료)
※비디오 테입에는 제품으로 판매하는 작품 (하드 메이커에게 심사제출하는 수준의 것)의 비디오 영상을 수록. 셀프

체크표의각 항목에 해당되는 표현에 대하여는전후관계를 알 수 있도록 추출하여수록. 수록시간은원칙적으로 2
시간이내.

②심사접수
심사접수일은심사의뢰자료가 도착한 다음날이며도착순으로심사.

③심사개시
접수 후 순차적으로심사를 실시.

④결과통지
연령구분판정결과를‘심사결과통지서’‘심사결과동의서’에기재하고원칙적으로접수일로부터7영업일이내에발송.

⑤동의서의‘동의한다’‘동의하지않는다’를 선택하여반송.
A -동의할 경우 이것으로심사는 종료.
B -동의하지않을 경우 재심사등의 별도 절차들어감.

⑥심사결과에해당되는‘레이팅마크’를 제품에 표시.

⑦제품이완성되면 제품을 1개 납품.

<표6-2-4-09> 심의시주요고려사항

<표6-2-4-08> CERO의등급심의절차

폭력표현 출혈묘사, 신체손괴, 사체묘사, 전투·격투행위묘사, 청소년에게극도의공포감을줄수있는묘사

성표현 키스, 남녀간포옹, 성행위, 관음행위, 나체, 자위, 배설, 성풍속업, 성적암시를강하게풍기는언어, 남녀간이외의포옹및노출

반사회적행위표현 범죄조장묘사, 비합법적인음주·흡연, 마약, 비합법적갬블, 학대행위, 불륜·근친간·강간

언어, 사상관련표현 언어, 사상의부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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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 OFLC(Office of Film and

Literature Classification)

가. 개요

1995 연방등급분류법과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

부간의 협력약정(A Coop erat ive ag re ement

b et we en Com monwe a lth, State and Ter r it or y

gover n ment )에의거하여등급분류를시행하고있다.

나. 등급

등급분류불가인R C ( R efused Cla s s i f ic at ion )

등급을받는경우는<표6 - 2 - 4 - 1 3 >과같다.

다. 부가소비자정보

컴퓨터게임 등급분류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등급분류위원회는 어떠한 소비자 정보가 포함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소비자정보는영화

나 컴퓨터게임의등급분류에기여할수 있는분

<표6-2-4-10> USK의등급

연령제한없이출시 이등급에속하는게임은아동및미성년자의보호측면에서무해하다.

반대와경쟁의개념및추상적내용을담고있으며, 코믹성이있거나혹은여타

비현실적인요소를담고있는게임. 초등학교연령층일경우정서적으로요구되는

바가과도하지않을것으로생각됨. 플레이어를다소초현실적인상황으로

몰고갈소지가있거나혹은초등학교학생으로서는설정되는과업이나속도가

스트레스를주는듯함

게임의과업달성을위해전투를치러야하는기본패턴이큰비중을차지하게된다.

일반적으로볼때이는초등학교학생이해결해야할과제로생각하기는힘들다. 

그러나1 2 - 1 5세사이의아동은게임컨셉을게임속의상황으로분명하게

인식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을수있다. 중등학교나이의아동의경우

게임속의행동과일상적인행동을분명하게구분할수있을것이다.

성숙한사회적판단능력과게임의상황에적절하게대응하며참여하는사고능력이

필요하다. 간혹인간과유사한적에대한공격이나오며, 가공의혹은역사적으로

실제로발생한무력충돌이재현되는게임컨셉으로인해게임의상황과실제상황의

동일시를유발할가능성이크다. 심의평가와관련해, 게임이제시하는컨셉과

유발하는행동패턴간에충분한거리가유지될수있는가가중요하다.

일방적인무력의사용을주로하는게임컨셉. 액션의결과(적이인간으로표현됨)로

현란한시각효과와음성효과로인해아동및청소년에게파괴적인효과를가져올

우려가있다.

6세이상가

1 2세이상가

1 6세이상가

청소년대상출시불가

<표6-2-4-11> USK의부가소비자정보

정보수록

교육적내용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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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조치였다. 

나. 등급분류절차

심사원을 모집하여 심사원풀을 만들고, 이들

을이용하여게임을심사한다. 심사원이되기위

해서는 2 0세가 넘어야 하며, 게임을 하는 자제

가 있는 사람, 주부, 학생, 교원면허가있는 사

람, 50-60대 연령인 사람이 환영받는다. 심사

원들은직접심사를하기전에는심사물에대해

서알수없으며, 게임업체종사자는심사원이될

수없다. 

다. 등급

전 연령,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18세이용

가의4개등급이있음연령별등급외에교육용

데이터베이스라는범주가있으며, 각등급별표

식은<그림6 - 2 - 4 - 0 3 >과 같다. 한편C E R O의

등급심의 절차는 <표 6 - 2 - 4 - 0 8 >에 나타난 바

와같이진행된다.

라. 심의시주요고려사항

심의시 폭력표현, 성표현, 반 사회적 행위표

현, 언어, 사상관련표현을중점적으로보며, 세

부내용은<표6 - 2 - 4 - 0 9 >와같다.

2. 중간형: 독일, 호주, 남아공

전형적인 등급분류형과검열형의 중간정도에

위치한 형태이다. 엄격하지는 않지만 행정권의

개입이있으며, 시장에의게임정보공개도제한

이 있다. 우리나라의 영상물등급위원회도여기

에속한다.

(1) 독일 : USK(Unterhalyunsgsoftware

S e l b s t k o n t r o l l e )

가. 개요

미성년자 보호법( Ju g en d schut z g e s et z )을 근

거로하고있다.

US K의 등급분류는부모와교사들을위해게

임에대한정보와안내자료를제공하는것을목

적으로한다.

연령등급분류의선정은여론과청소년위험요

소에대한효과연구, 심리학적연구결과에기초

하여 작성된다. 등급은 5등급으로 분류되고 정

보수록제공과 교육적 내용 수록 제공이라는 항

목이추가되어표시된다.

US K의 등급분류를받기위해서는 독일오락

소 프 트 웨 어 협 회 (VUD, Verband Der

Unt erh a ltu n g s s oft wa re Deutch land E.V)에

등록하여야하며, VUD회원인공급자와제조업

자는 US K의 등급분류를받은게임물만을독일

내에서유통, 판매할수있다. 

나. 등급

US K의 등급분류는 5가지(연령제한 없이 출

시, 6세이상가, 12세이상가, 16세이상가, 청소

년대상 출시불가)로 분류하고 있다. 각 등급별

표식은<표6 - 2 - 4 - 1 0 >과같다.

다. 부가소비자정보

US K의 부가소비자정보는 정보 수록과 교육

적 내용수록으로구분하여제시하며, 각각의표

식은<표6 - 2 - 4 - 1 1 >과같다. 

<그림6-2-4-03> CERO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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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급

4개의 범주가 있는데 이것은 게임이 얼마나

어려운가의 여부와는 관계없다. 영화 등급분류

와 마찬가지로 등급분류에서 고려되는 요소들

이 얼마나 내밀하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고있다.

다. 부가소비자정보

나이제한을 두어 아동을 보호하는 것과 별개

로, 위원회는소비자정보를제공한다. 이정보는

일반대중, 특히 부모들에게 영화나 컴퓨터게임

이함유하고있는요소들을알려주기위함이다.

3. 검열형: 중국

특정 이념이나 종교에 집중하고 있는 국가에

서많이보여지는형태이다. 국가가직접심의를

관할하며시중에유포될수 있는콘텐츠와그렇

지못한콘텐츠를거른다. 특히중국이대표적이

라 할 수 있는데, 중국은 단일한 심의체제라기

보다는다양한기관에서다양한방식으로심의,

심사, 규제를하고있다. 

(1) 중국

가. 개괄

중국은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터

넷 사용자와그에따른PC방, 온라인콘텐츠등

의 범람에대응해국가적차원에서각종법률을

제정하고있다. 하지만게임산업과관련한단체

와 법령이많은편이고, 산업초기단계로비슷한

내용의법률이중복되거나, 관련제도심사주체

가분산되어있는등, 아직은정비중인모습을보

인다. 대표적으로 문화부, 신문출판총서, 신식

산업부, 국무원등의 5개 부처에서 PC방, 게임

출판 관련 법률의 제정, 실행을담당한다. 구체

적으로는다음과같은9개의관련법령이있다.

나. 문화부

문화부는 중국 내 문화산업분야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그 주요 직책은 예능 활동의 정

책, 법규의 초안을 만들고 감독, 실시하며문화

산업 발전전략과 발전 계획을 만들어 문화체제

개혁을선도하는데있다.

문화부는이밖에도서관, 사회문화사업, 문화

시장관련 연구, 발전계획, 문학, 예술관련시설

을등을담당한다.

a. ‘인터넷문화관리잠정규정’의 제정. (‘互聯

網文化管理暫行’, 문화부제 2 7호 령, 2003년7

<표6-2-4-14> FPB의등급

A 전체이용가
아동이나어떤연령층에게도유해한내용이없다고인정된다. 다만아주어린어린이에게는부모의보호가

필요할수있다.

1 3 1 3세이상이용가
1 3세이상이이용하도록제한된다. 13세미만의아동은해당게임을사거나대여받거나혹은오락실에서이

용하는것이금지된다.

1 6 1 6세이상이용가
1 6세이상이이용하도록제한된다. 16세미만의사람은해당게임을사거나대여받거나혹은오락실에서이

용하는것이금지된다.

1 8 1 8세이상이용가
1 8세이상이이용하도록제한된다. 18세미만의사람은해당게임을사거나대여받거나혹은오락실에서이

용하는것이금지된다.

<표6-2-4-15> FPB의부가소비자정보

V 폭력적인장면이있음

S 성행위등의장면이있음

L 강한대사가있음

N 노출이있음

P 종족, 성, 윤리혹은지역과관련한편향성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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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능한주요 요소들을나열할뿐만아니라이

요소들의강도와빈도수를나타내고있다.

분류가능한요소는폭력, 섹스및 주제(예. 자

살, 인종차별주의, 부패등), 저속한언어, 약물

남용이나누드등을포함한다.

소비자정보의예시는다음과같다.

·낮은 수준의 폭력(Low Level Violence)

·중간 수준의 저속한 언어(Medium Level Course

L a n g u a g e )

·성적 내용(Sexual References)

·주제( T h e m e s )

·중간 수준의 애니메이션폭력(Medium Level Animated

V i o l e n c e )

·공포주제(Horror Themes)

(3) 남아프리카 공화국 : FPB(Film and

Publication Board)

가. 개요

영화/간행물법1 9 9 6에 의거하여영상및간행

물에대해등급분류를하고있는국가기관이다.

방송, 공연, 예술작품외의영상물, 간행물에대

한등급분류를하고있다.

<표6-2-4-12> OFLC의등급

<표6-2-4-13> OFLC의R C등급을받게되는경우

·범죄나폭력을자세히설명하거나조장하는내용

·어린이성도착증행위를조장하거나설명하는내용

·어린이를성적대상으로남용하는장면을묘사하거나여타외설적이고불쾌한내용

범죄및폭력 ·1 6세미만으로보이는사람에대한성적묘사

·불필요하고외설적이거나불쾌감을자아내는다음내용의묘사

- 강도높은영향을미치거나과도할정도로빈번히폭력장면이나타나거나장시간혹은상세하게묘사되는폭력

- 상세히묘사되거나강도높은영향을미치는잔혹한폭력이나실제폭력행위

- 성폭력

·가축이나짐승과의성행위등묘사

섹스
·불필요하고외설적이거나불쾌감을자아내는다음내용의묘사

- 성도착증이나불쾌감이나혐오감을자아내는행동이수반되는성행위

- 불쾌감이나혐오감을자아내는근친상간에대한환상이나기타환상

약물사용
·금지된약물의사용에대한세부적인설명

·금지된약물의사용을조장하는내용

일반적인시청자를위한등급이다. 그러나어린이가동등급의게임을즐길것을

일반등급 의미하지는않는다. 일부G등급의영화는어린이의흥미를자아내지않는

주제, 스토리라인을포함한다.

8세이상 8세이상자가이용할것이권고된다.

1 5세이상
1 5세미만자의이용권고되지않는다. 그러나동등급의내용이용에대해서법적인

제한사항이있는것은아니다.

1 5세이상 1 5세미만자의이용은금지된다. 법적인제한사항이있다.

R C 등급분류불가 M ( 1 5 + )등급을초과하는컴퓨터게임은등급분류불가등급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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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민정부 문화행정부가 정지명령을 내리도

록 한다. 이 사이트가 불법 소득이없을 때에는

인민폐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고, 불법

소득이있을경우에는, 해당액을압수함과동시

에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며 한도

액은인민폐3만위안으로한다. 심각할경우, 인

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취소할때까지영업정

지 처분을 내린다. 비수익성 인터넷문화업체에

대해서는1 , 0 0 0만원이하의벌금을징수하며경

우에 따라 비준문서를 취소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을내린다.

b. ‘인터넷문화관리잠정규정’의 수입게임 심

사요령

문화부‘인터넷문화관리잠정규정’에 따르면

수입게임 도입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

다. 심사에따르는별도의비용은없으며심사에

소요되는기간은3 0일이다.

1. 수입게임내용심사신청표

2. 영업허가증

3. 판권무역 혹은 대리운영협의 초안(현지언

어, 중국어번역본) 본래판권증명서, 판권

문서

4. 게임 상품 샘플(현지언어, 중국어번역본,

클라이언트소프트웨어포함)

5. 게임 상품 테마와 내용 설명서(현지언어,

중국어번역본)

6. 게임 상품 사용 설명서(현지언어, 중국어

번역본)

7. 법에근거해서필요한그 밖의문서문화부

는 해외게임의수입신청을받은뒤, 승인

된 상품에 한해서 비준문서를발급하며발

급 불가의 경우, 문화부는 신청사에 발급

불가이유를설명해야한다.

c.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인터넷문화 경영 허가증’은문화부가발표

한‘인터넷문화관리잠정규정’에 의거해 인터넷

문화경영업체에발급하는일종의허가제도이

다. ‘인터넷문화관리잠정규정’이 실행된 이래 <

차이나 텔레콤>, <샨다>등1 2개 인터넷 문화 경

영 업체가처음으로허가받았다. 문화부는이와

같은허가증발급을통해보다건전하고안전, 합

법적인인터넷콘텐츠환경을유도할방침이다.

다. 신문출판총서

중국국무원의‘출판관리조례‘와‘인터넷 서

비스 관리방법’에 의하면　신문출판총서는 전

자, 인터넷 출판 관련 국가 행정 주관부처이다.

전자게임과 온라인게임은 전자출판과 인터넷

출판의 한 부분으로1 9 9 5년도부터줄곧 신문출

판총서에의해관리되어왔다.

a. 게임업무위원회의설립

중국 출판업자 협회는 신문출판총서 산하의

전국적인 출판업계협회이다. 게임 출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게임출판시장을 질서화, 게임

출판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국산게임의 연구

및 출판을 위해 <소호닷컴>, <163닷컴>, <신나

닷컴>등회사의적극적인지지에힘입어게임업

무위원회를설립하였다.

중국에서 합법적인 등록절차를 거친 콤팩트

디스크, 인터넷, 모바일이나PDA등의전자제품

을 매체로하고게임작품의출판, 개발, 제작, 대

리, 마케팅, 운영에종사하는 업체와 관련 연구

기관, 장치제조업체, 텔레콤영업업체, 상품 가

공제조업체나 주변상품 생산업계, 전문미디어

업체는 중국 출판업계협회 게임업무위원회의

회원사가될 수 있다. 게임업무위원회는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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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부터 실행) 문화부는‘인터넷문화관리잠

정규정’을 제정하고 수입 온라인 게임 등 인터

넷 문화콘텐츠에관한심사제도를명확히하였

다. 이에 따라 인터넷문화 업체는 관련 상품의

수입시 반드시문화부의내용심사를받아야한

다. ‘인터넷문화관리잠정규정’의 적용대상에는

온라인게임을포함하여오디오, 비디오제품, 연

극, 예술품과만화영화 등 인터넷 문화 상품 및

기타문화상품이포함된다. 이규정에따르면문

화부는 내용 심사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 0일

안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승인된 상품에 한해

비준문서를발급한다. 만약수익사업중인웹사

이트가문화부의승인을거치지않은수입인터

넷 게임등의콘텐츠를제공하면, 성(省)급이상

<표6-2-4-16> 중국의각부문별심사관련제도

문화부 ‘인터넷문화관리잠정규정’，‘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신문출판총서 ‘전자출판물관리잠정규정’,

신식산업부 ‘소프트웨어상품관리방법’

국무원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관리조례‘, ‘인터넷서비스관리방법’, ‘출판관리조례‘

신문출판총서, 신식산업부공동제정 ‘인터넷출판관리잠정규정’, ‘인터넷게임출판관리방법’(제정중, 2004년반포예정)

<그림6-2-4-04> ‘인터넷문화관리잠정규정’의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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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프트웨어상품관리방법’(‘軟件産品管理

方法’, 중화인민공화국 신식산업부 5호령,

2 0 0 0년1 0월2 7일부터실행)

소프트웨어상품의관리과중국소프트웨어산

업의 발전을 위해 신식산업부는‘소프트웨어상

품관리방법’을 반포했다. 이‘방법’은 중국 국

경 내의소프트웨어(국산게임과수입게임)의경

영과관리영역에만적용된다. 회사나개인이직

접 개발, 이용하는 사(私)용 소프트웨어나 타인

에게위탁해개발한사(私)용소프트웨어에는적

용되지않는다.

‘소프트웨어상품관리방법’은 제 1 0조에서 수

입소프트웨어등기신청 방법과특히게임관련

우대정책인<산업정책>의혜택을받을수 있는

경로를제시하였다. 또제1 1조에서는수입소프

트웨어의등기에필요한서류를나열하였다.

제1 0조에서뜻하는‘산업정책’이규정한관련

우대정책에는 중국 국경 내에 위치한 소프트웨

어업체는소득세혜택을 받고새로 설립된소프

트웨어 기업은‘양면삼감반(兩免三減半)’(이익

이 나는 연도부터 계산, 첫해와 둘째해의 기업

소득세를면제하고세번째해에서다섯번째해

까지는기업소득세절반감면의혜택을받는것)

과 같은 혜택이 있다. 또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필요한설비를수입할때와계약에따라설비와

함께수입되는기술(소프트웨어포함), 부품, 예

비품은‘외상투자항목비면제수입상품목록’(外

商投資項目不予免稅的進口商品目錄)과’국내투

자항목비면제수입상품목록’(國內投資項目不予

免稅的進口商品目錄)에 열거된 상품 이외에는

모두관세와‘수입부가가치세’(進口環節增値稅)

를면제받는등의혜택이있다.

마. 국무원

국무원은중국의중앙인민정부를뜻하며중국

의 최고행정기관으로서전국인민대표대회와상

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과 통과된 결의(決義)의

집행을담당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상무위원

회에대해업무를보고하고국무원은직원 범위

에한해서행정조치를취할수있으며행정법규

를제정하며결정(決定)과명령을내릴수있다.

a.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관리조례’

중국 국무원은‘인터넷접속 서비스 영업 장

소관리조례’

(‘互聯網上網服務營業場所管理條例’, 중국

제1 0조 수입 소프트웨어상품(수입소프트웨어의현지화 상품 포함)의등기 신청은 중국소프트웨어업계 협회에 의해통

괄 접수하며 신식산업부의 심사 승인 후 소프트웨어 상품 등기번호와 소프트웨어상품 등기증서를 발급한다.

수입 소프트웨어 중 중국 국경 내에서 현지화 개발, 생산된 상품, 중국 국경 내에서 개발된 부분은 저작권자와

본래 개발단위가 국내 국경 내에서 개발한 증명자료를 제출함과동시에 국산소프트웨어등기에 필요한 서류대로

제출, 신식산업부에심사비준을 통보한 후‘산업정책’이 규정한 관련 우대정책을누릴 수 있다.

제1 1조 수입소프트웨어상품의등기는 수입을 담당한 업체가 다음과 같은자료를 제출한다.

（1）소프트웨어상품등기 신청표

（2）신청업체의영업허가증부본 복사본

（3）소프트웨어상품 샘플

（4）해당소프트웨어상품저작권자의중국경영 권한을 부여한 증명자료

( 5）신식산업부가인증한 소프트웨어검사기구가발급한 검사결과, 혹은신식산업부가인증한 기타검사자료

( 6）해당소프트웨어가국가소프트웨어수입정책과규정에 부합함을 증명등 기타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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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사회단체이며중국출판업자협회에속한다.

b. ‘전자출판물관리잠정규정’(‘電子出版物

管理暫行規定‘, 신문출판총서 제 6호 령, 1996

년 3월 1 4일부터 실행）1 9 9 6년 3월 1 4일에 반

포, 동시에실행된 이“규정”에서신문출판총서

는 전국전자출판물의관리를담당하며그 주요

임무를아래와같이정의하였다.

또한제 4 조에서는전자출판물경영활동은

헌법과관련법률, 법규를준수해야하며인민과

사회주의에 봉사하고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유익한사상, 문화와과학기술지식을전파하여

야한다. 아래와같은내용의전자출판물의영업

은금지한다고규정하였다.

c. ‘인터넷게임출판관리방법’등의조치

중국 신문출판총서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출판 업체가 신문출판업계의새로운 활

력소임을인지, 인터넷출판의관리의강화를위

하여 2 0 0 3년 일 년 동안‘인터넷게임 출판 관

리방법’과‘인터넷 출판관리규정’의 초안을준

비해왔다. ‘건강게임충고’문을 만들어공포하

였고 처음으로 5 0개 인터넷 출판 기구에 대한

심사를걸쳐설립을승인하였다. 또한인터넷출

판업 조직인‘중국출판업자협회 게임업무위원

회’를 발족하고 게임 작품과 웹사이트 출판 내

용관련심사임무를수행하였다.

정책적으로신문출판총서는올해안으로더욱

상세한‘인터넷출판관리규정’등의규정을제정

할 방침이다. 한편 인터넷 출판 관리수단을 더

구체화함과 동시에‘인터넷출판관리시스템’과

‘인터넷 출판관리시험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

다. 인터넷상의음란하고정치성이짙거나민족

차별의경향을가진콘텐츠가범람하고불법출

판과불법복제활동이공공연히이루어지고있

다는지적이높아짐에따라국무원은‘지적재산

권의 보호, 불법복제소프트웨어 응징’을 2 0 0 4

년도 시장경제질서 확립의 중요한 임무로 여기

고 있는상태이다. 신문출판총서는관련불법행

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인터넷출판업

계의 질서정연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

고있다.

d. 기타관련제도

‘인터넷출판관리 잠정규정’(‘互聯網出版管

理暫行規定‘, 신문출판총서, 신식산업부 령 제

1 7호, 2002년8월1일부터실행)

라. 신식산업부

신식산업부는국가정보산업의발전전략, 방

침, 계획을연구하고전자정보상품제조업, 통신

업, 소프트웨어개발업의진흥을 도모하는부처

이다. 전자정보상품제조업, 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관련법률, 법규의초안을마련하고행정법

규를반포하며행정집행을담당하고감독한다.

1) 전자 출판 사업의 발전 계획, 산업 정책과 업계 표준

을 제정, 실행

2) 전자출판물의출판, 복제업체의 설립의 심사

3) 전자출판물의수, 출입활동

4 ) 전국 전자 출판물 시장 관리를 지휘, 감독과위법 전

자 출판물의처벌

5) 국무원의승인을 받은 기타사항

1) 국가통일과주권, 영토안정을위협하는내용

2) 민족분열을조장하거나민족단결에위배되는내용

3)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내용

4)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

5) 음란, 미신또는폭력을 미화하는내용

6) 타인에대한 비방, 모욕

7) 국가가출판, 전파 금지한기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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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제3 6 8호령, 2002년 1 1월 1 5일부터 실

행)를 반포하고 2 0 0 2년 1 1월 1 5일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조례의 제정배경은 근래 중국의 PC방, 인터

넷카페 등의 영업장소의 대부분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경영질서의혼란, 화재등 안전문제

의발생으로인해 소비자, 특히청소년의심신건

강과안전을위협하고있다는것이며, 이에따라

PC방, 인터넷카페 등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는미성년자진입을금지해야하며위반시에벌

금, 영업정지, 영업허가증취소 등의 처벌을 받

게된다.

조례규정에따르면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

소는 뚜렷한 위치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지를

달고인터넷사용자의유효신분증에대해대조,

등기하며 인터넷 사용정보를 기록하여야 하여

문화행정부처와공안기관의조사에응해야한

다. 하루 영업시간은8시에서 2 4까지로 제한되

며 초, 중학교근방2 0 0미터내와주민거주단지

에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의영업은금지

된다.

이 조례는또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에

대해허가제도를실시하고현(縣)급이상의인민

정부 문화행정부문이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

장소의설립, 허가를담당한다고규정하였다. 특

히 PC방, 인터넷카페등 인터넷영업소의화재

안전에관해고정, 봉쇄된창문설치의금지, 영

업기간 내 창문을막거나 봉쇄 금지, 비상구설

치 등의규정을정하고위반시 벌금, 영업정지,

경영허가증취소의처벌을받게하도록하였다.

이와 동시에 2 0 0 1년 4월3일 신식산업부, 공

안부, 문화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반포한’인

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관리방법(互聯網上網

服務營業場所管理方法)’은폐지되었다.

b. 기타관련제도

1) ‘인터넷서비스관리방법’

(‘互聯網信息服務管理方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제2 9 2호령, 2000년9월2 5일부터실행)

‘인터넷서비스관리방법’은 온라인상에서서

비스, 유포되는콘텐츠와인터넷접속등에대한

광범위한 규정으로 주로 IC P나 I S P를 통한 뉴

스, 게시판등의서비스내용의건전화와합법화

를제정한것이특징이다.

2) ‘출판관리조례‘(‘出版管理條例’, 국무원

제343 호령, 2002년2월1일부터실행)

이 조례의 반포와 동시에 1 9 9 7년 1월2일 반

포한‘출판관리조례’는 폐지된다. 새로운‘출판

관리조례’가 구‘출판관리조례’와 가장 다른 점

은 바로‘제5 장 출판물의수입’을 신설하였다

는 것이다. 출판물수입 경영 단체의 출판물 수

입에 대한 내용심사 의무와 성(省)급이상의 인

민정부출판행정부처의 수입 출판물에 대한 심

사권리를 규정하였다. 또한경우에따라심사가

필요할때에드는비용은국무원 가격주관부처

가 비준한기준을따르도록하고국무원출판행

정부처는특정출판물의수입을금지할수 있다.

이 밖에 성(省)급이상의인민정부출판행정부처

의불법 출판물에대한조사와처벌의권한을추

가하고비준심사 기간을종전의 1 8 0일에서9 0

일로대폭줄인것이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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